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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반사항

1-1. 개요

1. 본 설계지침서의 목적은 잠수함정비고의 시설사업 소요제기를 위한 기본구상,

기본계획 업무, 설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여 시설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2. 본 기준의 적용대상 부대는 해군이며, 대상 사업은 잠수함 정비업무를 수행하

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개축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3. 구성내용

가. 건축：건축계획, 각 실별 계획, 마감계획

나. 설비：기계, 전기, 소방, 에너지계획

다. 구조계획, 토목계획, 조경계획, 정보통신계획

4.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방･군사시설기준 설계지침(DMFC)을 

참조한다.

5. 기타 : 현행 관렵법 규정을 준수한다.

1-2. 용어 및 약어

1. 잠수함정비고는 크게 선체선거직장, 잠망경직장, 전투체계직장, 전기직장, 기관

직장 등으로 구성되고 전기직장 및 기관직장은 정비창 내 설치된 별도의 전기 

및 기관직장을 축소한 규모이다.

가. 선체선거직장 : 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잠수함을 직장 내부로 이동시켜 수

리 및 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 

나. 잠망경직장 : 잠망경을 잠수함 본체에서 분리 후 이동하여 수리 및 정비업무

를 수행하는 직장

다. 전투체계직장 : 전자장비 정비업무와 음탐기센서 등을 정비하고 수조에서 각

종 시험을 수행하는 직장

2. 횡이동구역은 잠수함을 인양하여 해당 정비고로 이동하기 위한 좌우이동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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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잠수함정비고의 기능

잠수함정비고에서는 잠수함(돌고래급장보고-Ⅰ, Ⅱ, Ⅲ급) 선체의 정비, 부속장비

의 수리와 정비 및 시험업무를 수행한다.

1-4. 실태분석

1. 현장방문부대: 진해 00부대

2. 잠수함정비고는 크게 선체선거직장, 잠망경직장, 전투체계직장, 전기직장, 기관

직장 등으로 구성되고 전기직장 및 기관직장은 정비창 내 설치된 별도의 전기 

및 기관직장을 축소한 규모이다.

3. 정비고에서 연간 약 40회의 잠수함 수리업무가 수행되며 잠수함 1대당 소요되

는 평균 수리기간은 약 1.5개월에서 3개월이다.

4. 선체선거직장은 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잠수함을 정비고 내부로 이동시켜 수

리 및 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선체선거직장의 전면부에 상가시설 

및 도크 등의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선체선거직장은 선거반, 운반반, 선체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잠수함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을 육지로 인양해야 하는데 정비고 전면에 

있는 횡 이동구역은 너비80m, 길이82m, 깊이1.15m이며 상가 잠수함을 정비고

(#1,2,3,4,5번) 중 정비목적에 따라 해당 정비고에 이동하기 위한 횡이동구역(좌

우이동)으로 바닥에 레일 설치된 좌우 끝에 우천시 빗물 배수로 트렌치를 설치

한다. 현재 정비고 1개 공간의 폭은 24m, 길이 85m이고, 정비공간 5개를 운용

하고 있으며 수리함정 출입의 편리성을 고려 대형 전동문을 설치한다. 잠수함

의 제원은 전폭8m, 전장56m이다. 정비고에 잠수함 입고 시 좌/우로 8m, 전/후

로 10m의 여유 공간이 있으나 안전타워(철구조물)가 설치되므로 좌/우의 폭이 

실질적으로 8m 미만으로 매우 협소한 실정이다. 잠수함을 정비고 내로 이동하

는 방법은 잠수함에 예인바(TOW BAR) 12M 와 불도져(견인차)를 연결하여 예

인하며 최소 12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정비고 후면의 경우 잠

수함을 요구되는 장소에 정확하게 위치시키기 위해서 12m의 예인바(TOW

BAR)와 도저길이 만큼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형잠수함의 

경우 1대 정비에 1개 공간 전체를 사용하며 소형 잠수함의 경우 1개의 공간에

서 2대를 일렬로 배치하여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공간의 

바닥에 설치된 레일의 폭을 최대한 확대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 만약 레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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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게 설치할 경우 잠수함이 대형화 되면 이동 및 수리가 불가능하고 소형 잠수

함의 경우에는 폭이 넓은 레일을 사용하여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레일의 

폭을 최대한 확대하여 설치해야 한다. 또한, GRP(배의 COVER 개념)를 여유 공

간에 해체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여유 공간이 매우 부족하므로 

잠수함 입고 시 좌/우는 15m이상, 전/후는 30m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해당 작업 공간에는 중량의 안전타워(철구조물)를 설치하며 이

동 장비의 통로로도 사용된다. 현재 정비고의 높이가 매우 낮으므로 잠망경을 

최대로 뽑을 수 없다. 정비고에서 사용하는 오버헤드크레인의 용량은 10ton이

며 향후 잠수함의 대형화를 고려하여 용량을 20ton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페인트가루, 먼지 분진 집진시설 및 페인트 신나 유독가스 집진시설 과 동절기

/하절기 도장조건 온도(4℃~49℃) 유지 가능토록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어야하

며 강제 환기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

6. 정비고와 횡이동구역 사이에 세척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는 빈 공

간에서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잠수함을 세척하며 세척수를 횡이동구역 트렌

치를 통해서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별도의 세착장을 계획하고 세륜/세척

시설을 설치하여 세척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7. 페수처리장에서는 정비고에서 폐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수를 약 40㎥/일 

처리한다. 현재 정비고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야 하지

만 오수배관으로 유입되어 생활하수처럼 처리되고 횡이동구역에서 발생하는 

폐수도 트렌치를 통해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야 하지만 실정은 그렇지 못하

다. 잠수함 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의 양을 고려하여 폐수처리 시설의 적정 용량

을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비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폐수처리장 면적

은 97㎡이며 향후 잠수함의 대형화에 따라 예측되는 폐수의 양을 고려하면 현

재 규모를 2배 이상 확장하여야 한다.

8. 정비고의 천장 높이는 잠수함의 잠망경을 최대로 뽑은 상태(11m)에서 크레인까

지 약 10m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현재는 바닥면에서 크레인까지 약 

30m이다.

9. 정비고에는 다음과 같은 정비 분야별 각종 반 및 부속 정비실이 있다.

10. 선거반에서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잠수함 상/하가 업무 및 상가설비 운

용정비 와 잠수함 압력선체 외부 도장 작업준비를 위해 압력선체 정밀세척용 

선체청락기 2대, 고소작업대 2대, 이동용 집진기 5대, 도장기 3대와 잠수함 상/

하가 작업에 필요한 견인용 불도저 2대, 지게차 1대 등 사용 후 정비고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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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11. 보기반에는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기반의 부속실인 조수기 모듈정비

실은 해수를 담수로 변화하는 시험을 수행한다.

12. 조수기 모듈정비실에서 필요한 설비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사용한다.

13. 기관반에는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관반의 부속실인 세라믹필터 재생정비

실은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를 정화하는 세라믹필터의 재생 및 수리업

무를 수행하며 집진 및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14. 공압반에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속실인 공기압축시험실에는 소음이 많

이 발생하므로 공압반 정비실과 분리하여 격실로 계획하여야 하며 방음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5. 조종기반에는 6명이 근무하며 기관제어/감시 장치를 정비하는 곳으로 잠수함 

내의 모든 모터, 밸브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치를 정비하는 공간으로 행정 및 

정비 업무를 같은 공간에서 수행한다.

16. 항법반에는 4명이 근무하며 자이로항법장비를 정비한다.

17. 함전반에는 6명이 근무하며 잠수함이 해저에 가라앉고 동력장치가 손상된 경

우 부상 장치를 가동하여 가스를 발생시킴으로써 잠수함을 부상시키는 긴급 부

상 장치와 연료전지계통을 정비하며, 각종 전기/기계 및 통신분야의 장비를 정

비한다.

18. 정비실 1, 2층이 수직으로 Open된 공간은 엔진 및 세라믹필터 등을 정비하기 

전에 대기시키는 공간으로 사용하며 상부에 5ton 용량의 오버헤드크레인이 설

치되어 있고 2ton 용량의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3, 4층도 수직으

로 Open되어 있으며 상부에는 3ton 용량의 오버헤드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

19. 중앙통제실에서는 잠수함의 상/하 작업을 통제하며 2개 층으로 구성한다.

20. 1층의 소요면적은 약 40㎡이며 용도는 상가요원대기실, 기계실, 공구보관 창고

로 사용하며 2층의 소요면적은 약 33㎡이며 용도는 조종실로 사용된다. 조종실

에는 방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항온항습설비를 설치해야하며 해안가에 인

접된 입지조건을 고려 태풍 및 해일발생시를 대비 완벽한 시설 방수기능이 구

비 되어야한다.

21. 콤푸레샤실과 보일러실이 통합되어 있으며 면적은 100㎡이고 향후 잠수함의 

대형화를 고려하여 콤푸레샤실과 보일러실을 구분하여 계획하고 면적도 상향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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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수용접실 및 일반용접실이 필요하다.

23. 약 30개의 가스통을 보관하는 위험물보관창고와 약 40통의 페인트를 보관하기 

위한 페인트창고를 부속 건물로 계획하되 페인트창고는 배합작업에 소요되는 

면적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4. 창고는 폭발 등의 경우에 대비하여 정비고 건물과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설치

한다.

25. 향후 잠수함의 대형화 수준을 고려하여 부속 상가시설 및 도크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여 계획한다.

26. 각 반별로 사무공간이 필요하며 휴게실, 교육장, 화장실, 탈의실+샤워실 등이 

요구된다.

27. 잠망경직장은 잠망경을 잠수함 본체에서 분리하여 수리 및 정비 업무를 수행

하는 직장이고 전투체계직장은 전자장비 정비업무와 음탐기센서 등을 정비하

고 수조에서 시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의 2개 직장은 면적기준 설정에서 

제외한다.

28. 시설물 현지조사를 통한 실측 및 도면분석에 따른 잠수함정비고의 주요실에 

대한 현재면적과 시설물 사용자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군(진해)-잠수함정비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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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시설물 현지조사를 통한 실측 및 도면분석에 따른 잠수함정비고의 주요실에 

대한 현재면적과 시설물 사용자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포함실 면적(㎡) 시설물사용자 의견 및 현재설비

잠
수
함
정
비
고

정비고 1,914

· 잠수함 1대 정비기준
· 면적: 불충분
· 정비고 높이: 불충분
· 20ton 오버헤드크레인 설치
· 집진 및 강제 환기설비 설치
· 10ton 오버헤드크레인 설치
· 2ton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 5ton/3ton 호이스트크레인 1대 설치

횡이동구역 6,560
· 해수 배수용 트렌치 설치
· 별도의 세척장 설치

기
관
직
장

보기반 정비실/장비시험실/

정비품대기실
320

· 기관직장의 부속실
· 강제 환기설비 설치

기관반 정비실/장비시험실/

정비품대기실
420

· 기관직장의 부속실
· 강제 환기설비 설치

공압반 정비실/장비시험실/

정비품대기실
380

· 기관직장의 부속실
· 방음설비 설치 및 강제 환기설비 설치

유압반 정비실/장비시험실/

정비품대기실
700

· 기관직장의 부속실
· 강제 환기설비 설치

밸브반 정비실/장비시험실/

정비품대기실
540

· 기관직장의 부속실
· 강제 환기설비 설치

기계반 기계공작실 480
· 기관직장의 부속실
· 강제 환기설비 설치

기관직장 부속실 1,000
· 기관직장의 부속실(MF/전교퓸보관실,

청락실, 세척실, 교육실 등)

구명대정비실 400

ž 잠수함 정기검사용 작업대 
ž 수리부속 및 일반 장구 보관
ž 구명대 개방용 1ton 크레인 설치용
천정 높이 최소: 7m

ž 바닥 우레탄 시공 및 환풍기 설치
ž 항온 항습기 설치

청락실 35.2 -

세척실 26.4 -

조종기반 137.8 -

항법반 138.86 -

함전반 17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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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련법규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동시행령/동시행규칙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3. 건축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소방기본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6. 도시가스사업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8.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하수도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1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1. 산업안전보건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1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14.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규칙

15. 국토교통부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

16. 국토교통부 건축구조기준(KBC 2009)

17. 한국콘크리트학회 콘크리트구조기준(2012)

18. 대한건축학회 건축기초구조설계기준

19. 한국강구조학회 강구조설계기준

2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2013)

21. 대한설비공학회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2010)

2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건축물의 냉방설비

23. 대기환경보전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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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5조 대기오염배출시설, 제6조 대기오염방지시설

24. 공중위생관리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시행규칙 제8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기준

25. 위험물안전관리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2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2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6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28. 소음·진동관리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제7조 공장의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2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2절 폐수종말처리시설

30. 하수도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3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제3장 건축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대책

32. 주택건설기준 등의 관한 규정/동규칙

제6조 단지안의 시설

제26조 주택단지 안의 도로

33. 폐기물관리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34. 전기사업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35. 전기공사업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36. 전기설비기술기준(2013)

37.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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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가기술원 국가표준(KS C IEC)

39. 국방･군사시설기준 일반정비고 설계지침(DMFC 5-60-40)

40. 국방･군사시설기준 특수정비고 설계지침(DMFC 5-60-50)

41. 국방･군사시설기준 토공 설계지침(DMFC 4-10-20)

42. 국방･군사시설기준 도로 및 포장 (DMFC 4-10-60)

43. 국방･군사시설기준 설계지침(DMFC 4-30-00~90)

44. 국방･군사시설기준 설계지침(DMFC 4-40-00~90)

45. 국방･군사시설기준 설계지침(DMFC 4-50-00~90)

46. 국방·군사시설기준 설계지침(DMFC 4-60-00~90)

47. 국방·군사시설기준 건축마감 설계지침(DMFC 4-20-90)

48. 국방·군사시설기준 건축구조 설계지침(DMFC 4-20-30)

49. 국방·군사시설기준 오수 폐수 소각시설(DMFC 4-10-40)

50. 국방·군사시설기준 항만시설 설계지침(DMFC 5-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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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건축계획

2-1. 일반사항

1. 잠수함정비고 중 선체선거직장의 면적 및 기준은 현장방문 조사 및 시설물 관

리책임자 면담, 업무현황 분석, 실측, 도면분석 등에 기반하여 산출하였다.

2. 잠수함 본체, 부속장비의 수리와 정비 및 시험업무를 포함한 각 포함실의 유무,

면적의 적정성 등을 기반으로 각종 국방부 기준에 의거하여 도면과 비교/분석

하여 산출하였다.

3. 건축법의 내화구조에 관련하여 철골의 내화피복에 대한 계획을 한다.

2-2. 건축계획

2-2.1 공간 및 배치계획

1. 용지 및 건물면적

가. 용지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모양으로 한다.

나. 용지 중 차량의 진입로, 진출로 및 주차장은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등으

로 견고하게 포장한다.

다. 건물의 면적은 각 잠수함정비고의 규모에 따른 기준면적 및 본 지침 2-3

각 실별계획의 면적기준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2. 각 레인의 후면에는 로프로 잠수함과 도저를 연결하여 작업공간에 위치시키는

데 필요한 여유공간 좌/우 각각 15m 이상을 확보한다.

3. 잠수함 보안을 위한 당직공간을 확보한다.

4. 특수용접 작업장과 일반용접 작업장을 확보한다.

5. 부속건물로 계획해야하는 페인트 및 위험물 저장소를 계획한다.

6. 각 반별로 사무공간이 필요하며 휴게실, 교육장,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계획한다.

7. 잠수함정비고은 잠수함이 접근하기에 적정한 수심이 확보한 위치 및 상시 정박

하는 위치와 근접거리에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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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대 일반 동선과 분리하여 해당부대와 근접지역에 계획한다.

9. 향후 시설물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부지면적을 확보한다.

10. 산사태, 계곡수 범람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11. 배치계획은 시설로의 진입, 접근성, 보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2. 배치는 기능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2-2.2 동선계획

1. 효율적인 대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차량과 보행동선을 합리적으로 분리하여 

보안 및 안전을 고려하도록 한다.

2. 잠수함정비고를 직장별로 계획할 경우 작업효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배

치할 수 있다.

구 분 배 치 실

1층 정비고

외부 횡이동구역, 잠수함세척장

선

체

선

거

직

장

선거반 선거반사무실, 선거장비보관실 선체선거직장휴게실, 선체

선거직장 교육장, 선체선

거직장 화장실+샤워실선체반
선체반사무실, 선체수리부속실, 선체정비품 대

기실

운반반 운반반사무실, 운반장구실, 상가대(Ship Lift)수리부속보관실

기

관

직

장

공용

기관직장 정비품청락실, 기관직장 정비품세척실, 기관직장 M/F 전교품 

보관실, 기관직장 수리자재보관실, 기관직장 공구/비품창고, 기관직장 일

반창고, 기관직장 행정실, 기관직장 기술도서실, 기관직장 정훈교육장, 기

관직장 화장실+샤워실, 기관직장 휴게실, 기관직장 여성휴게실, 기관직장 

기계실

기관반 기관반(사무실), 기관반 정비실, 기관반 정비품 대기실

보기반 보기반(사무실), 보기반 정비실, 보기반 정비품 대기실

공압반
공압반(사무실), 공압반 정비실, 공기압축 시험실(공압반의 부속실), 공압

반 정비품 대기실,

유압반
유압반(사무실), 유압반 정비실, 유압장치 시험실(유압반 부속실), 통합마

스트 정비실(유압반 부속실), 유압반 정비품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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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배 치 실

기

관

직

장

밸브반
밸브반(사무실), 밸브반 정비실, 밸브반 수압시험실(밸브반 부속실),

밸브반 정비품 대기실

조종기반 조종기반(사무실), 조종기반 정비실

기계반
기계반(사무실), 기계공작실(기계반 부속실), 기계재료 창고

(기계반 부속실)

구명대 구명대사무실, 구명대정비실, 구명대 수압검사실

GRP정비실

(Glass

Reinforced

Plastic)

GRP 정비실, GRP 보관실, GRP정비사무실, GRP화장실+샤워실, 음향무반

향 코팅제정비실

기타

항법반(사무실), 항법반정비실, 함전반(사무실), 함전반정비실, 발사관 및 

정비실, 도장정비실, 화물용엘리베이터, 중앙통제실(1,2층으로 구성, 1층 

상가요원대기실, 기계실, 공구보관창고 / 2층 조정실), 특수용접실, 일반

용접실, 동력실, 세척실, 분해조립실, 공장장실, 직장장실, 행정실, 수리부

속창고, 공구실, 기계실, 폐수처리장, 콤푸레샤실, 위험물 보관창고, 기술

자료보관실/도서실, 화장실+샤워실, 교육장, 회의실, 휴게실, 여성휴게실,

승조원대기실

2-2.3 평면계획

1. 잠수함이 입고되는 주 출입구는 잠수함 이동동선 최소화를 위해 해안방향으로 

한다.

2. 각 실의 형태는 실의 업무수행에 적합하여야 하며 실의 장･단변 비는 에너지 

절약 및 채광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3. 1층 화장실, 샤워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은 지하층이 없을 시에 각종 설

비배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PIT층을 계획하고 환기가 용이하도록 한다.

4. 정비고 전면에는 정비차량들의 대기 및 옥외정비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

보한다.

5. 오버헤드크레인 설치 시 안정성 및 작업범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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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입면계획

1. 외부마감재는 시공성과 경제성, 유지 관리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마감재로 계획

한다.

2. 시설의 기능 및 특징을 살려 주위환경과 조화되고 사용자에게 밝고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3. 건물의 창호는 도난방지, 채광, 환기, 에너지 절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

획한다.

4. 외벽의 재료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5. 실별 적정 창의 크기, 자연채광 확보로 에너지손실 최소화 및 유지관리를 고려

해야한다.

6. 창호의 재질은 태풍 및 바람에 취약한 유리보다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자재를 선정

할 수 있다.

2-2.5 단면 및 층별계획

1. 정비실의 높이에 맞춰 부속실을 2층 이상으로 계획함으로써 건폐율을 최소화 

할 수 있다.

2. 지반선은 건물 및 부지여건, 잠수함의 인양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지반면은 지표면의 배수가 잘 되도록 계획한다.

4. 1층 바닥높이는 우수의 침투방지에 적합하도록 FL를 계획한다.

5. 층고는 각 실의 용도 및 기능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6. 창대 및 난간의 높이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이상의 높이로 계획한다.

7. 정비고의 높이는 오버헤드크레인 설치 높이 및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8. 정비고 환기휀은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하여 높은 층고를 이용 일부 중층을 구

축하여 설치할 것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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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지붕계획

1. 지붕의 형태는 기능이 우선되도록 계획하며, 가능한 경사지붕 형식으로 계획하

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박공과 박공이 만나는 부위(물골)는 빗물처리에 특히 유의하고, Membrane

Roof로 계획한다.

3. 빗물처리에 유의하여 누수 관련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4. 지붕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붕 점검용 스테인리스 사다리는 시설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건물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 할 수 있다.

5. 지붕마감 및 방수공법 등은 입면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하며 내구성, 내오염성이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6.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붕에 설치할 경우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7. 적설 처리용 열선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2-2.7 방화계획

1. 건축법의 내화구조와 관련하여 내화피복에 대한 계획을 한다.

2. 정비고는 내화성능 및 방호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외에 차음, 흡음, 방음성

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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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각 실별계획

2-3.1 잠수함 정비고

잠수함정비고의 면적산출 및 기준설정은 현장방문 조사 및 시설물 관리 책임자 

면담, 업무현황 분석, 실측, 도면분석, 향후 중/장기 업무소요 등에 기반하여 각 

포함실의 유무, 각종 국방부 기준에 의거하여 도면과 비교/분석하여 산정하였

다.

1. 동작 및 인체의 치수

각 실의 공간계획은 한국인 인체치수조사(2012)1)자료를 기반으로 작업자의 동작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면적 층고, 여유공간 등을 산정한다. 인체치수 

조사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남성의 연령대별 표준체형 지수

변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키 1,735.0 1,708.6 1,687.8 1,661.0 1,645.8

눈높이 1,618.6 1,593.2 1,572.3 1,548.2 1,533.8

어깨높이 1,400.6 1,382.8 1,366.2 1,346.3 1,338.9

겨드랑높이 1,286.0 1,268.6 1,250.1 1,229.7 1,220.3

엉덩이높이 848.6 835.9 820.4 810.2 807.5

허리높이 1,074.3 1,050.1 1,033.2 1,016.6 1,011.1

배꼽수준허리높이 1,022.6 1,002.6 988.2 968.0 961.9

무릎높이 442.5 38.6 435.3 423.3 426.7

가슴너비 313.1 319.2 317.0 312.4 306.0

허리너비 272.2 284.1 288.5 290.3 291.3

가슴두께 206.1 211.0 214.9 217.2 222.5

허리두께 200.7 220.9 231.1 237.2 241.7

몸통수직길이 682.7 683.1 676.2 664.5 660.1

몸무게 68.9 71.4 70.8 68.4 66.4

(단위: mm)

1) 2012년도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Sizekorea.kats.go.kr)의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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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적범위데이터 다. KoreanScale

구분 평균

팔벌림범위 118.39

팔굽힘범위 187.99

아래팔뒤침범위 101.27

몸통굽힘범위 76.98

몸통오른쪽벌림범위 43.43

몸통왼쪽벌림범위 40.45

다리굽힘범위 59.4

다리폄범위 41.85

무릎굽힘범위 66.41

선자세 정상작업공간 

싸개면
1575.57

앉은자세에서의 팔의 

정상작업공간 싸개면
1500

앉은자세에서 다리의 

작업공간 포락면
1500

(단위 :  )

한국 표준체형 20대 남자기준

각 실의 계획은 위에 기술된 내용을 기반으로 보행자 통로의 폭, 작업대 사이의 

거리, 작업소요 면적, 공간의 높이 등을 산정한다. 그러나 해·공군 시설은 

근무인원이 실마다 상이하고 사용하는 장비의 종류 및 규격, 작업대상물의 종류 

및 규격, 배치되는 작업대 및 가구의 규격 및 용도가 상이하므로 각 시설물 소요 

제기 시 상세한 요구조건을 반영하여 면적을 산출하며 이를 건축사가 적극 

반영한다.

2. 잠수함정비고의 계획과 관련된 미군기준을 다음과 같다.

UFC 4-213-12 (Drydocking Facilities Characteristics, 2003)는 표 및 그림으로 

30개 지역의 건(乾)선거 시설에 대한 특징을 기술하였으며 제시한 데이터는 

건선거의 계획 및 운영에 참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지역의 시설에 대한 

배치, 단면, 건설 및 기초에 관한 정보 및 핵심요소에 대한 치수를 제시하였으며 

예인(Hauling) 방식, 이동식 크레인,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도 기술되어 있다.

한편, UFC 4-213-10 (Design: Graving Drydocks, 2012)는 각종 군용선박, 잠수함 

등의 건조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선거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상세한 

요건을 기술하였으나 본 과제(잠수함정비고)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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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의 그림은 건선거의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UFC 2-000-05N (200 Series: Maintenance and Production Facilities)에 따른 함정 

및 부양장비의 정비(Maintenance - Ships and Floating Equipment): 본 규정은 

모든 종류의 함정을 정비하는 시설물의 기준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건선거,

고정크레인, 해상레일, 함정 유지보수작업장, 수륙양용장갑차 등이 포함된다.

건선거(Dry Dock): 건선거의 규모는 정비 또는 수리하는 함정의 제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각 건선거의 계획 및 건설에 있어서 특정 함정 또는 

등급의 함정에 따른 특별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함정을 

정비하는 위치까지 인양하고 바다로 위치시키는데 사용하는 해상레일의 용량은 

처리하는 함정 중 가장 중량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하며 약 3,000톤을 최대로 한다.

레일이 설치되는 토질은 기초를 설계하기에 충분하게 양호한 조건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비작업장은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다: 기계, 유체, 보일러, 광학,

내연기관, 에어컨 및 냉동, 전기·전자·암호장비, 판금·용접, 목공·패턴·보트수리,

삭구, 모래분사, 화학·야금·비파괴검사, 계기수리 및 교정, 소음 및 

진동분석시험실 등. 또한 행정공간은 오피스, 창고, 강의실, 컴퓨터운영 및 

분석자료 저장실 등으로 구성되며 오피스의 경우 본부, 기술 및 도서실, 기록실 

등으로 구성된다.

함정 및 부양장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작업장의 계량적 요구사항 (Require

ments)은 해군시스템 및 관련 작업에 대한 경험, 지식에 기반하여 시설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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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다르게 결정한다. 다만 특정 작업장에 대한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장비테이블(Equipment Table): 해당 작업장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요구되는 

장비의 종류 및 개수, 작업장소의 면적을 결정하고 장비의 명칭 또는 작업장소의 

명칭을 결정한다. 그리고 장비가 실제 차지하는 면적과 해당 장비로의 접근,

안전상의 또는 장비의 작동 요구조건에 필요한 여유폭을 산정한다. 예시로 

제시된 내용 중 길이 5ft, 폭 4ft의 소형테이블의 경우 전/후면에 각각 4ft의 

여유폭을 반영하여 총 60ft2의 면적을 적용한다.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해 소요되는 

면적에 관한 정보가 파악되면 이상적인 개념적 도면이 완성되고 해당 도면은 

소요되는 순면적에 대한 요구사항을 개발하는데 사용된다. 도면작성에서는 자재 

및 작업자의 동선 및 작업장소간의 여유폭이 중첩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고려한다. 여유폭을 고려하여 작업대 또는 작업장소에 대한 배치가 완료되면 

순면적이 산정되고 총면적을 산정하기 위하여 1.25를 곱한다. 따라서 미군의 

기준 또한 절대적인 기준이 부재하며 각 상황 또는 작업특성에 따라 시설물별로 

다른 면적이 산출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트작업장(Boat Shop): 적용 가능한 기준이 없다.

연마작업장(Abrasive Blast Facility): 적용 가능한 기준이 없다.

2-3.2 정비고

정비고는 선체선거직장의 핵심 실에 해당되며 잠수함 선체의 정비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다. 정비고의 면적은 잠수함 1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현재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중 중/대형급으로 분류되는 손원일급의 

제원은 전폭6.3m, 전장65m이다. 바닥에 레일이 설치된 1개 정비공간의 면적은 

폭24m, 길이85m이다. 잠수함 전/후/좌/우에 소요되는 여유 폭은 각각 전/후의 

경우 30m, 좌/우의 경우 15m이다. 오버헤드크레인의 용량은 20ton이상으로 하며 

도장작업을 수행하므로 집진 및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잠수함 1대를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면적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잠수함이 차지하는 

면적 및 전/후/좌/우의 여유 공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잠수함이 차지하는 면적: A×B

여유공간: ①+②+③+④=36.3×30×2+15×65×2=4,128㎡

총 면적: A×B+4,128㎡=(4,128+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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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③

②

④

따라서 잠수함 1대 기준 정비고의 면적은 (4,128+AB)㎡로 한다.

정비고의 바닥에는 잠수함을 인양하여 정비고까지 이동할 수 있는 레일을 정비고 

내에 설치해야 하며, 잠수함 전/후/좌/우의 여유공간과 잠수함 레일구간 상호간은 

하중의 차이로 인한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바닥조인트 계획을 

실시하고 중량을 고려하여 적정 두께를 확보한다.

2-3.3 횡이동구역

횡이동구역은 잠수함을 바다에서 육지로 인양하여 제 1정비고 부터 제 

5정비고(#1,2,3,4,5)중 정비목적에 따라 해당 정비고에 이동하기 위한 구역 

(좌우이동)이며 횡이동구역에 대한 명확한 면적 기준이 부재하므로 시설물 

사용부대의 의견, 현장실사를 통한 실측, 잠수함의 제원, 소요되는 여유 공간 등에 

기반하여 6,560㎡로 한다. 횡이동구역에는 바닥에 레일을 설치하고 좌우 끝에 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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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빗물을 배수하기 위하여 트렌치를 설치한다. 잠수함정비고의 횡이동구역은 

다음과 같다.

2-3.4 잠수함세척장

잠수함세척장은 잠수함을 세척하는 공간이며 잠수함세척장에 대한 명확한 면적 

기준이 부재하므로 시설물 사용부대의 의견, 현장실사를 통한 실측, 잠수함의 제원,

소요되는 여유 공간 등에 기반하여 1,500㎡로 한다. 잠수함세척장에는 

세륜/세척시설을 설치한다.

2-3.5 보기반, 보기반 정비실, 보기반 정비품대기실

보기반은 해수를 담수로 변화하는 시험을 하는 곳으로 행정과 작업의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편제 인원에 의거 면적을 계획하되 국방·군사시설 

기준(DMFC 3-30-10, 4-2)에 의거 및 7.7㎡/인 으로 한다.

보기반 정비실은 보기반의 부속실로 면적은 사용실태 분석, 시설물사용자 의견,

도면분석 등에 기반하여 120㎡로 한다. 정비실에는 집진 및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보기반 정비품대기실은 기관직장의 부속실로 면적은 면적은 사용실태 분석,

시설물사용자 의견, 도면분석 등에 기반하여 200㎡로 한다.

2-3.6 기관반, 기관반 정비실, 기관반 정비품 대기실

기관반은 세라믹필터의 재생 및 수리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행정과 작업의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편제 인원에 의거 면적을 계획하되 국방·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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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DMFC 3-30-10, 4-2)에 의거 및 7.7㎡/인 으로 한다.

기관반 정비실은 기관반의 부속실로 면적은 사용실태 분석, 시설물사용자 의견,

도면분석 등에 기반하여 120㎡로 한다. 정비실에는 집진 및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기관반 정비품대기실은 기관직장의 부속실로 면적은 면적은 사용실태 분석,

시설물사용자 의견, 도면분석 등에 기반하여 300㎡로 한다.

2-3.7 공압반, 공압반 정비실, 공기압축 시험실, 공압반 정비품 대기실

공압반은 압축된 공기의 압력을 시험하는 곳으로 행정과 작업의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편제 인원에 의거 면적을 계획하되 국방·군사시설기준(DMFC

3-30-10, 4-2)에 의거 및 7.7㎡/인 으로 한다.

공압반 정비실은 기관반의 부속실로 면적은 사용실태 분석, 시설물사용자 의견,

도면분석 등에 기반하여 120㎡로 한다. 정비실에는 집진 및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공압반의 부속실인 공기압축시험실은 명확한 면적 기준이 부재하므로 시설물 

사용부대의 의견, 현장실사를 통한 실측, 업무분석 등에 기반하여 60㎡로 한다.

공기압축시험실은 장비의 작동 시 소음이 많이 발생하므로 방음설비를 설치하고 

집진 및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공압반 정비품대기실은 기관직장의 부속실로 면적은 면적은 사용실태 분석,

시설물사용자 의견, 도면분석 등에 기반하여 200㎡로 한다.

2-3.8 유압반, 유압반 정비실, 유압장치 시험실, 통합마스트 정비실, 기관반 정비품 

대기실

유압반은 유압계통 장비의 정비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행정과 작업의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편제 인원에 의거 면적을 계획하되 국방·군사 

시설기준(DMFC 3-30-10, 4-2)에 의거 및 7.7㎡/인 으로 한다.

유압반 정비실은 기관반의 부속실로 면적은 사용실태 분석, 시설물사용자 의견,

도면분석 등에 기반하여 120㎡로 한다. 정비실에는 집진 및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유압장치 시험실 및 통합마스트 정비실은 유압반의 부속실로 명확한 면적 기준이 

부재하므로 시설물 사용부대의 의견, 현장실사를 통한 실측, 업무분석 등에 

기반하여 각각 80㎡, 30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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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반 정비품대기실은 기관직장의 부속실로 면적은 면적은 사용실태 분석,

시설물사용자 의견, 도면분석 등에 기반하여 200㎡로 한다. 정비품대기실은 집진 

및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2-3.9 밸브반, 밸브반 정비실, 밸브반 수압 시험실, 밸브반 정비품 대기실

밸브반은 행정과 작업의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편제 인원에 의거 

면적을 계획하되 국방·군사시설기준(DMFC 3-30-10, 4-2)에 의거 및 7.7㎡/인 으로 

한다.

밸브반 정비실은 기관반의 부속실로 면적은 사용실태 분석, 시설물사용자 의견,

도면분석 등에 기반하여 120㎡로 한다. 정비실에는 집진 및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밸브반 수압 시험실은 밸브반의 부속실로 명확한 면적 기준이 부재하므로 시설물 

사용부대의 의견, 현장실사를 통한 실측, 업무분석 등에 기반하여 각각 120㎡로 

한다.

밸브반 정비품대기실은 기관직장의 부속실로 면적은 면적은 사용실태 분석,

시설물사용자 의견, 도면분석 등에 기반하여 400㎡로 한다.

2-3.10 기계반, 기계공작실, 기계재료창고

기계반은 행정과 작업의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편제 인원에 의거 

면적을 계획하되 국방·군사시설기준(DMFC 3-30-10, 4-2)에 의거 및 7.7㎡/인 으로 

한다.

기계반공작실은 기계반의 부속실로 면적은 사용실태 분석, 시설물사용자 의견,

도면분석 등에 기반하여 400㎡로 한다. 정비실에는 집진 및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기계재료창고는 기계반의 부속실로 면적은 사용실태 분석, 시설물사용자 의견,

도면분석 등에 기반하여 80㎡로 한다.

2-3.11 기관직장 정비품청락실, 기관직장 정비품세척실, 기관장비M/F 및 전교품 

보관실

기관직장 정비품청락실 및 기관직장 정비품세척실은 기관직장의 부속실로 면적은 

사용실태 분석, 시설물사용자 의견, 도면분석 등에 기반하여 각각 5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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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품청락실에는 집진 및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정비품세척실에는 

강제환기설비와 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한다.

기관장비 M/F 및 전교품보관실은 기관직장의 부속실로 면적은 사용실태 분석,

시설물사용자 의견, 도면분석 등에 기반하여 400㎡로 한다. 실에는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2-3.12 기관직장 수리자재보관실, 기관직장 공구/비품창고, 기관직장 일반창고

기관직장 수리자재보관실 및 기관직장 공구/비품창고는 기관직장의 부속실로 

면적은 사용실태 분석, 시설물사용자 의견, 도면분석 등에 기반하여 각각 120㎡,

100㎡로 한다. 각각의 실에는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기관직장 일반창고의 면적은 사용실태 분석, 시설물사용자 의견, 도면분석 등에 

기반하여 50㎡로 한다.

2-3.13 기관직장 행정실, 기관직장 기술도서실, 기관직장 정훈교육장

기관직장 행정실의 면적은 국방·군사시설기준(DMFC 3-30-10, 4-2규정)에 의거 

7.7㎡/인 으로 한다.

기관직장 기술도서실의 면적은 시설물 관리책임자 면담, 도서보유량, 컴퓨터 

설치공간, 열람공간 등에 기반하여 25㎡로 한다. 기술도서실에는 기술도서 보관 및 

열람용 가구를 설치한다.

기관직장 정훈교육장 면적은 국방·군사시설기준(DMFC 3-30-10, 12-1)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교실의 기준을 적용하여 3.47㎡/인 으로 한다.

2-3.14 기관직장 화장실+샤워탈의실

화장실 및 샤워실은 기관직장의 총 편제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국방·군사시설 

기준(DMFC 3-30-10, 4-2규정)에 의거 대/소변기 및 화장실 면적을 산출하고 

샤워실의 경우 동 규정에 의거 샤워기 의 수, 샤워실 면적 및 탈의실의 면적을 

산출하되 최소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2-3.15 기관직장 휴게실, 여성휴게실, 기계실

휴게실은 국방·군사시설기준(DMFC 3-30-10, 4-2규정)에 의거 0.163㎡/인 으로 

한다.

여성휴게실에 필요한 공간은 크게 화장실, 샤워실 등의 위생공간, 개인사물함,



제 2 장 건축계획

- 24 -

휴식, 환복 등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기능실에 대한 

면적기준은 국방·군사시설기준(DMFC 3-30-10, 13-14)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실의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편의시설의 상황에 맞게 준용하도록 한다.

기계실은 명확한 면적산정 기준이 부재하므로 현장실사를 통한 시설물사용자 면담 

결과 및 도면분석 등에 기반하여 실소요를 적용한다.

2-3.16 조종기반 및 정비실

조종기반은 기관제어/감시 장치를 정비하는 공간이며 잠수함 내의 모든 모터,

밸브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치를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과 작업의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편제 인원에 의거 면적을 계획하되 국방·군사시설 

기준(DMFC 3-30-10, 4-2)에 의거 및 7.7㎡/인 으로 한다.

조종기반의 부속실인 정비실의 면적은 명확한 면적 기준이 부재하므로 시설물 

사용부대의 의견, 현장실사를 통한 실측, 업무분석, 도면분석 등에 기반하여 

100㎡로 한다.

2-3.17 항법반 및 정비실

항법반은 자이로항법장비를 정비하는 공간이며 행정과 작업의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편제 인원에 의거 면적을 계획하되 국방·군사시설기준(DMFC

3-30-10, 4-2)에 의거 및 7.7㎡/인 로 한다.

항법반의 부속실인 정비실은 명확한 면적 기준이 부재하므로 시설물 사용부대의 

의견, 현장실사를 통한 실측, 업무분석, 도면분석 등에 기반하여 100㎡로 한다.

항법반과 관련된 미군기준은 다음과 같다.

UFC 2-000-05N (200 Series: Maintenance and Production Facilities)에 따른 전자시스

템부품작업장(Electronic System Components실): 병기 및 항공전자, 공수부대 시스템 

소프트웨어, 항법지원수리, 항공전자시험작업장 등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공간산정 

기준이 없으므로 요구조건 분석을 위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3.18 함전반 및 정비실

함전반은 잠수함이 해저에 가라앉고 동력장치가 손상된 경우 부상 장치를 

가동하여 가스를 발생시킴으로써 잠수함을 부상시키는 긴급 부상장치, 연료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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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전기/기계 및 통신 분야의 장비를 정비한다. 함전반은 행정과 작업의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편제 인원에 의거 면적을 계획하되 국방·군사시설 

기준(DMFC 3-30-10, 4-2)에 의거 및 7.7㎡/인 으로 한다.

함전반의 부속실인 정비실은 명확한 면적 기준이 부재하므로 시설물 사용부대의 

의견, 현장실사를 통한 실측, 업무분석, 도면분석 등에 기반하여 100㎡로 한다.

2-3.19 구명대사무실 및 정비실, 구명대 수압검사실

구명대사무실은 행정과 작업의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편제 인원에 

의거 면적을 계획하되 국방·군사시설기준(DMFC 3-30-10, 4-2)에 의거 및 7.7㎡/인 

으로 한다.

구명대사무실의 부속실인 정비실은 잠수함 2척분 4대 정기검사(한대 당 면적 

50㎡×4), 장비보관 면적 40㎡, 작업대 보관면적 60㎡, 상하부 콘테이너 40㎡,

수리부속 및 일반장구 보관대 면적 20㎡으로 구성하여 400㎡로 한다. 구명대 

개방용 1ton용량의 크레인을 설치하고 바닥은 우레탄으로 마감하며 환풍기,

항온항습기를 설치한다.

구명대 수압검사실의 면적은 100㎡로 하고 수압검사기 챔버 및 검사용 전자장비는 

실내에 설치하며 7ton 용량의 구명대 챔버 개방용 천정크레인을 설치한다.

2-3.20 운반장구실, 선거장비보관실, 상가대(Ship Lift)수리부속 보관실, 도장정비실

잠수함 탑재장비 양/하륙용 지그 및 장구를 보관하는 운반장구실의 면적은 

100㎡로 한다.

잠수함 이동용 장비 불도저, 지게차, 잠수함 도장정비용 장비 선체청락기, 이동용 

집진기, 도장기, 전동차 등 보관시설은 정비고와 별도로 280㎡로 한다.

상가대 수리부속 및 이동 System 부속구 보관시설은 48㎡로 하며, 냉난방설비를 

설치한다.

도장정비실의 면적은 100㎡로 한다. 잠수함 갑판장구 비트, 쵸크, 의장품 등 

취외품에 대하여 도장정비를 위한 집진시설, 냉난방 시설, 페인트 배합실을 갖추고 

3ton 용량의 천정크레인을 설치한다.

2-3.21 선체선거직장 사무실(선거반, 운반반, 선체반 사무실)

선체선거직장의 사무실의 면적은 국방·군사시설기준(DMFC 3-30-10, 4-2규정)에 

따라 7.7㎡/인 으로 한다. 선체선거직장 사무실은 정비고에 근접한 곳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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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하며, 냉난방시설을 설치한다.

2-3.22 선체선거직장 휴게실, 선체선거직장 교육장, 선체선거직장 화장실+샤워실

휴게실은 국방·군사시설기준(DMFC 3-30-10, 4-2규정)에 의거 0.163㎡/인 이내로 

한다.

교육장은 정훈교육, 직무교육 등의 용도로 사용하며 면적은 국방·군사시설 

기준(DMFC 3-30-10, 12-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강의실(일반교실의 기준 적용)

기준에 의거 3.47㎡/인 으로 한다.

화장실 및 샤워실은 국방·군사시설기준(DMFC 3-30-10, 3-2규정)에 의거 대/소변기 

및 화장실 면적을 산출하고 샤워실의 경우 동 규정에 의거 샤워기 의 수, 샤워실 

면적 및 탈의실의 면적을 산출하되 최소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2-3.23 GRP정비실, GRP정비보관실, GRP정비사무실, GRP정비 화장실+샤워실

잠수함 GRP 정비시설은 잠수함의 GRP를 정비하는 공간이며 잠수함 GRP 정비에 

대한 명확한 면적기준이 부재하므로 시설물 사용부대의 의견, 현장실사를 통한 

실측, 잠수함의 제원, 소요되는 여유공간 등에 기반하여 1,500㎡로 한다. 잠수함 

GRP정비실에는 공구 보관함, 자재보관함, 건식 집진설비 성형장비, 10ton 용량의 

천정크레인을 설치한다. GRP정비실에는 별도의 화장실 및 샤워실을 계획한다.

잠수함 GRP 보관실은 잠수함의 GRP를 정비를 위한 정비대기 공간이며 잠수함 

GRP 보관에 대한 명확한 면적 기준이 부재하므로 시설물 사용부대의 의견,

현장실사를 통한 실측, 잠수함의 제원, 여유 공간 등에 기반하여 3,750㎡로 한다.

잠수함 GRP 보관실에는 10ton 용량의 천정크레인을 설치한다.

GRP 정비사무실은 행정과 작업의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편제 인원에 

의거 면적을 계획하되 국방·군사시설기준(DMFC 3-30-10, 4-2)에 의거 및 7.7㎡/인 

으로 한다.

화장실 및 샤워실은 국방·군사시설기준(DMFC 3-30-10, 3-2규정)에 의거 대/소변기 

및 화장실 면적을 산출하고 샤워실의 경우 동 규정에 의거 샤워기 의 수, 샤워실 

면적 및 탈의실의 면적을 산출하되 최소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2-3.24 음향무반향 코팅제 정비실

음향무반향 코팅제 정비실은 장보고 Ⅲ급 잠수함의 압력선체 및 GRP에 

음향무반향 코팅제를 부착하는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명확한 면적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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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하므로 시설물 사용부대의 의견, 현장실사를 통한 실측, 업무분석 등에 

기반하여 100㎡로 한다. 정비실에는 집진기 2대, 공구, 자재 보관함 성형장비,

냉난방설비를 설치한다.

2-3.25 선체장비 정비품 대기실

잠수함에서 취외한 위생오수, 청수, 해수세척계통 밸브 및 통풍플랩밸브 보관하고 

양륙물품 등의 수리 작업 후 이들을 다시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며 

면적은 취외장비품의 정비 대기수량을 고려하여 80㎡로 한다.

2-3.26 화물용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1대를 설치하여 이동하는 물자의 양중용으로 사용한다.

엘리베이터의 내부 면적은 24㎡로 한다.

2-3.27 발사관 및 정비실

발사관실은 행정과 작업의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편제 인원에 의거 

면적을 계획하되 국방·군사시설기준(DMFC 3-30-10, 4-2)에 의거 7.7㎡/인 으로 

한다.

발사관실의 부속실인 정비실은 명확한 면적 기준이 부재하므로 시설물 사용부대의 

의견, 현장실사를 통한 실측, 업무분석, 도면분석 등에 기반하여 100㎡로 한다.

2-3.28 중앙통제실

중앙통제실은 잠수함의 상가 작업을 통제·조정하며 2개 층으로 구성한다. 1층의 

용도는 상가요원대기실, 기계실, 공구보관창고로 사용하며 2층은 조정실로 

사용한다. 중앙통제실은 횡이동구역 인근에 별동으로 계획한다. 정비실 1, 2층 

면적은 시설물책임자 면담, 업무분석, 사용인원, 기계장비의 규격, 소요면적의 

적정성 분석 등에 각각 40㎡ 및 33㎡로 한다. 조정실에는 방송시스템을 갖추고 

냉·난방 및 항온항습설비를 설치한다.

2-3.29 특수용접실 및 일반용접실

각종 용접작업이 수행되는 용접실은 가스가 발생하는 특수용접실과 일반용접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면적은 관련기준이 부재하므로 시설물책임자 면담, 업무분석,

실측 등에 기반하여 특수용접실은 30㎡, 일반용접실은 45㎡로 한다. 용접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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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위의 용접실과 관련된 미군기준은 다음과 같다.

Aerospace Ground Equipment Maintenanace and Storage Facilities Design Guide에 

따른 용접실(Welding): 아세틸렌용접, 아크용접 등을 위한 공간으로 강제환기설비와 

OHSA에 준수한 스크린 및 블라인드 시스템을 설치하고 면적은 37㎡로 규정되어 있

다.

2-3.30 동력실, 세척실, 분해조립실

동력실, 세척실, 분해조립실의 면적은 시설물책임자 면담, 업무분석, 향후 업무소요 

분석, 실측 등에 기반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동력실의 면적은 장보고III급의 

경우 600㎡로 하고 공기압축기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45㎡로 한다.

세척실은 정비를 위하여 잠수함 내부에서 양륙한 밸브류(고압해수계통,

저압해수계통, 공기압축계통, 보상계통, 청수계통)를 세척하는 업무가 수행되는 

공간이며 면적은 15㎡로 한다.

분해조립실은 밸브류, 모터, 잠수함수리부품, 양륙물품 등의 수리 및 세척 작업 후 

이들을 다시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며 면적은 장보고III급을 기준으로 

30㎡로 한다.

위와 관련된 미군기준은 다음과 같다.

UFC 2-000-05N (200 Series: Maintenance and Production Facilities)에 따른 제작 및 

수리작업장(Manufacturing and Repair실): 부품의 세척 및 도장, 판금 및 금속프로세

싱작업 등을 수행하며 구체적인 공간산정 기준이 없으므로 요구조건 분석을 위해 엔

지니어링 측면에서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3.31 포함실

잠수함정비고와 관련된 포함실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장실

잠수함정비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실(대령급)의 면적은 국방·군사시설 

기준(DMFC 3-30-10, 7-2.1, 참모급 개인사무실규정)에 의거 26㎡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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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장실

잠수함정비고의 각 직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장장실(소령급)의 면적은 국방·

군사시설기준(DMFC 3-30-10, 7-2.1, 참모급 개인사무실규정)에 의거 17㎡로 

한다.

3. 행정실

행정실의 면적은 국방·군사시설기준(DMFC 3-30-10, 4-2규정)에 의거 7.7㎡/인 

으로 하되 각 직장별로 설치한다.

4. 수리부속창고

수리부속창고에는 잠수함 수리 및 부품교체에 소요되는 각종 부속을 저장하

며 면적은 잠수함정비고 면적의 15% 이내(DMFC 3-30-10, 11-18.2 규정)인 

681㎡로 한다. 단, 공구실과의 합이 정비고 면적의 20%인 908㎡를 넘지 않도

록 한다. 위의 기준은 잠수함 1대를 정비하는 경우이며 정비 대수가 증가하

면 정비고의 면적 증가에 따라 창고의 면적도 상향시킨다.

5. 공구실

공구실은 잠수함 정비고 면적의 15% 이내(DMFC 3-30-10, 11-18.2 규정)인 

681㎡로 한다. 단, 수리부속창고와의 합이 정비고 면적의 20%인 908㎡를 넘

지 않도록 한다. 위의 기준은 잠수함 1대를 정비하는 경우이며 정비 대수가 

증가하면 정비고의 면적 증가에 따라 창고의 면적도 상향시킨다.

6. 기계실

기계실은 명확한 면적산정 기준이 부재하므로 현장실사를 통한 시설물사용자 

면담 결과 및 도면분석 등에 기반하여 실소요를 적용한다.

7. 폐수처리장

페수처리장은 잠수함정비고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폐수처

리장에 대한 명확한 면적 기준이 부재하므로 시설물 사용부대의 의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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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향후 중/장기 업무소요 등에 기반하여 실소요를 적용한다.

8. 콤푸레샤실

콤푸레샤실은 정비하는 잠수함의 수를 고려하여 계획하되 명확한 기준이 부

재하므로 시설물 사용부대의 의견, 실측, 콤푸레샤 규격 등에 기반하여 잠수

함 3대 정비 기준인 경우 194㎡로 한다.

9. 위험물보관창고

위험물보관창고는 폭발 등의 문제 발생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고 

건물과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계획한다. 위험물보관창고의 보관기준은 산소,

아세틸렌, 아르곤을 각각 2통씩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

타 인화물질 및 페인트 등을 함께 보관한다. 명확한 면적산정 기준이 부재하

므로 현장실사를 통한 위험물 사용/보관현황 및 시설물사용자 면담 결과 등

에 근거하여 실소요를 적용한다.

위험물 보관창고와 관련된 미군기준은 다음과 같다.

UFC 2-000-05N (200 Series: Maintenance and Production Facilities)에 따른 위험물

질보관공간(Hazardous Material Storehouse): 구체적인 공간산정 기준이 없으므로 

요구조건 분석을 위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10. 기술자료보관실/도서실

기술자료보관실/도서실은 각종 기술자료, 도서 등을 보관 및 열람하는 공간

이며 명확한 면적산정 기준이 부재하므로 현장실사를 통한 시설물 사용부대

의 의견, 도면분석, 도서의 양 등에 기반하여 68㎡로 한다.

11. 화장실+샤워실

화장실 및 샤워실은 국방·군사시설기준(DMFC 3-30-10, 3-2규정)에 의거 대/

소변기 및 화장실 면적을 산출하고 샤워실의 경우 동 규정에 의거 샤워기 의 

수, 샤워실 면적 및 탈의실의 면적을 산출하되 최소 8.0㎡ 이상이 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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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육장 및 회의실

교육장은 정훈교육, 직무교육 등의 용도로 사용하며 면적은 국방·군사시설기

준(DMFC 3-30-10, 12-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강의실(일반교실의 기준 적용) 기

준에 의거 3.47㎡/인 으로 한다. 회의실 면적은 국방·군사시설기준(DMFC

3-30-10, 7-4)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다. 따라서 면적은 다음 식에 의

거 산출한다.

70+0.9×(N-30), N:수용좌석(30명 초과 인원당 0.9㎡ 가산)

13. 휴게실, 여성휴게실, 승조원대기실

휴게실은 국방·군사시설기준(DMFC 3-30-10, 4-2규정)에 의거 0.163㎡/인 이내

로 한다. 여성휴게실에 필요한 공간은 크게 화장실, 샤워실 등의 위생공간,

개인사물함, 휴식, 환복 등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기능

실에 대한 면적기준은 국방·군사시설기준(DMFC 3-30-10, 13-14)에서 제시하

고 있는 해당실의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편의시설의 상황에 맞

게 준용하도록 한다.

승조원대기실은 잠수함을 정비고에서 정비하는 기간 동안 잠수함 내에서 근

무하는 당직근무자 이외에 당직근무 대기자들이 교대근무를 위하여 대기하는 

공간이다. 면적은 명확한 관련기준이 부재하므로 국방·군사시설기준(DMFC

3-30-10, 6-1, 생활실규정)을 준용하여 6.3㎡/인 이내로 한다. 승조원대기실에

는 침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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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결론

잠수함정비고의 '14년 면적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면적기준은 진해기준이며 

잠수함 기종 및 부대의 편제에 따라 면적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실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의 계획 시 사전에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요구되는 각 실의 면적, 설비의 종류 및 용량 등을 

결정한다. 각 실의 구체적인 면적, 높이, 작업 공간, 여유 공간 등은 작업 대상물의 

규격 및 수, 작업대, 장비 등의 규격 및 숫자, 작업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시설물에 대한 미래 확장성 측면에서는 차세대 잠수함 등 향후 전력화 장비의 제원 

및 정비/운용 장비에 대한 정보에 근거하여 면적 및 공간을 계획하고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한다.

구 분 포함실 면적기준 비   고

잠
수
함
정
비
고

정비고
(4,128+AB)㎡

(A: 전장,

B: 전폭)

· 잠수함 1대 정비기준(전폭6.3m,전장65m)

· 작업공간: 좌/우15m, 전/후30m 확보
· 오버헤드크레인의 용량: 20ton이상
· 집진 및 강제 환기설비 설치
· 천장높이: 25m이상
· 레일의 폭: 8m

횡이동구역
6,560㎡

(실소요 
적용가능)

· 바닥에 레일설치
· 우천 시 빗물 배수를 위해 트렌치를 
양쪽에 설치

잠수함세척장
1,500㎡

(실소요
적용가능)

· 세륜/세척설비 설치

보기반 7.7㎡/인 · 일반사무실기준 적용

보기반 정비실
120㎡

(실소요
적용가능)

· 보기반의 부속실
· 집진 및 강제 환기설비 설치

보기반 정비품 대기실 200㎡ · 기관직장의 부속실

기관반 7.7㎡/인 · 일반사무실기준 적용

기관반 정비실
120㎡

(실소요 
적용가능)

· 기관반의 부속실
· 집진 및 강제 환기설비 설치

기관반 정비품 대기실 300㎡ · 기관직장의 부속실

공압반 7.7㎡/인 · 일반사무실기준 적용

공압반 정비실
120㎡

(실소요 
적용가능)

· 공압반의 부속실
· 집진 및 강제 환기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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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포함실 면적기준 비   고

잠
수
함
정
비
고

공기압축 시험실
60㎡

(실소요 
적용가능)

· 공압반의 부속실
· 방음설비 설치, 집진 및 강제 환기설비 
설치

공압반 정비품 대기실 200㎡ · 기관직장의 부속실

유압반 7.7㎡/인 · 일반사무실기준 적용

유압반 정비실
120㎡

(실소요 
적용가능)

· 유압반의 부속실
· 집진 및 강제 환기설비 설치

유압장치 시험실
80㎡

(실소요 
적용가능)

· 유압반의 부속실
· 집진 및 강제 환기설비 설치

통합마스트 정비실 
300㎡

(실소요 
적용가능)

· 유압반의 부속실

유압반 정비품 대기실 200㎡ · 기관직장의 부속실

밸브반 7.7㎡/인 · 일반사무실기준 적용

밸브반 정비실
120㎡

(실소요 
적용가능)

· 밸브반의 부속실
· 집진 및 강제 환기설비 설치

밸브반 수압 시험실
120㎡

(실소요 
적용가능)

· 밸브반의 부속실

밸브반 정비품 대기실 400㎡ · 기관직장의 부속실

기계반 7.7㎡/인 · 일반사무실기준 적용

기계공작실
400㎡

(실소요 
적용가능)

· 기계반의 부속실
· 집진 및 강제 환기설비 설치

기계재료 창고 80㎡ · 기계반의 부속실

기관직장 정비품청락실 50㎡
· 기관직장의 부속실
· 집진 및 강제 환기설비 설치

기관직장 정비품세척실 50㎡
· 기관직장의 부속실
· 강제 환기설비 및 폐수 처리시설 설치

기관장비 M/F, 전교품 
보관실

400㎡
· 기관직장의 부속실
· 강제 환기설비 설치

기관직장 수리자재보관실 120㎡
· 기관직장의 부속실
· 강제 환기설비 설치

기관직장 공구/비품창고 100㎡
· 기관직장의 부속실
· 강제 환기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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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포함실 면적기준 비   고

잠
수
함
정
비
고

기관직장 일반창고 50㎡
· 기관직장의 부속실
· 강제 환기설비 설치

기관직장 행정실 7.7㎡/인 · 일반사무실기준 적용

기관직장 기술도서실 25㎡ · 기술도서 보관 및 열람용 가구 설치

기관직장 정훈교육장 3.47㎡/인 · 일반교실기준 적용

기관직장 화장실+샤워실
화장실 및 

샤워실/탈의실
기준 적용

· 세면기 설치
· 샤워기, 탈의실 설치

기관직장 휴게실 0.163㎡/인 · 휴게실기준 적용

기관직장 여성휴게실 15㎡
· 여성편의실기준 적용
· 여성 1～4인 기준

기관직장 기계실 실소요 적용 -

조종기반 7.7㎡/인 · 일반사무실기준 적용

조종기반 정비실
100㎡

(실소요 적용가능)
· 조종기반의 부속실

항법반 7.7㎡/인 · 일반사무실기준 적용

항법반정비실
100㎡

(실소요 적용가능)
· 항법반의 부속실

함전반 7.7㎡/인 · 일반사무실기준 적용

함전반정비실
100㎡

(실소요 적용가능)
· 함전반의 부속실

구명대사무실 7.7㎡/인 · 일반사무실기준 적용

구명대정비실
290㎡

(실소요 적용가능)

· 구명대 정기검사용 정비실
· 항온항습설비 

구명대
수압검사실

100㎡

(실소요 적용가능)

ž 수압검사기 챔버 및 검사용 전자장비
ž 챔버개방용 7ton 천정크레인 설비

운반장구실 100㎡ ž 운반장구 및 각종지그 보관

선거장비보관실 280㎡
ž 잠수함 이동용 장비 및 잠수함 
도장정비용 장비보관

상가대수리부속
보관실

48㎡
· 수리부속창고 내부에 선반설치,

냉난방설치

도장정비실
100㎡

(실소요 적용가능)

ž 3ton 천정크레인, 냉난방 및 집진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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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포함실 면적기준 비   고

잠
수
함
정
비
고

선거반사무실 7.7㎡/인 ž 냉난방설비 설치

선체반사무실 7.7㎡/인 ž 냉난방설비 설치

운반반사무실 7.7㎡/인 ž 냉난방설비 설치

선체선거직장 휴게실 0.163㎡/인 · 휴게실기준 적용

선체선거직장 교육장 3.47㎡/인 · 일반교실기준 적용

선체선거직장
화장실+샤워실

화장실, 샤워실 
기준 적용

· 세면기 설치, 탈의실 설치

GRP 정비실
1,500㎡

(실소요 적용가능)

ž 세일구조 갑판/외판, 성형장비
ž 건식집진설비, 냉난방 및 강제 환기설비 
ž 10ton 천정크레인 설치

GRP 보관실
3,750㎡

(실소요 적용가능)
ž 10ton 천정크레인 설치

GRP정비사무실 7.7㎡/인 ž 냉난방설비 설치

GRP정비 
화장실+샤워실

화장실, 샤워실 
기준 적용

· 세면기 설치, 탈의실 설치

음향무반향
코팅제정비실

100㎡ ž 집진설비, 냉난방설비 설치

선체정비품 대기실 80㎡ ž 파레트 설치

선체수리부속실 100㎡
ž 수리부속창고 내부에 선반 설치,

냉난방설비 설치

화물용 엘리베이터 24㎡ · 엘리베이터 내부면적 기준

발사관사무실 7.7㎡/인 ž 냉난방설비 설치

발사관정비실 100㎡ ž 집진설비, 냉난방설비 설치

중앙통제실
40㎡(1층)

33㎡(2층)

· 2층으로 구성, 횡이동구역 인근에 계획
· 1층: 기계실, 상가요원대기실(27명 기준),

공구보관창고
· 2층: 조정실(방송시스템 및 항온항습설비 
설치)

특수용접실 30㎡ · 집진 및 강제 환기설비 설치

일반용접실 45㎡ · 집진 및 강제 환기설비 설치

동력실 600㎡ · 공기압축기만 사용하는 경우: 45㎡

세척실 15㎡ -

분해조립실 30㎡ · 장보고III급 기준

공장장실 26㎡ · 참모급 개인사무실규정 적용

직장장실 17㎡ · 참모급 개인사무실규정 적용

행정실 7.7㎡/인 · 일반사무실기준 적용, 각 직장별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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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포함실 면적기준 비   고

잠
수
함
정
비
고

수리부속창고 681㎡
· 잠수함 1대 정비기준
· 정비고 면적의 15%

· 수리부속창고와 공구실의 합이 정비고 
면적의 20%

· 수리부속창고 내부에 선반 설치
공구실 681㎡

기계실 실소요 적용 -

폐수처리장 194㎡ · 잠수함 3대 정비기준

콤푸레샤실 실소요 적용 · 용량에 따라 산정

위험물
보관창고

실소요 적용
· 정비공간과 일정 이격거리 확보
· 페인트보관 및 배합작업 공간 포함

기술자료보관실/도서실 68㎡ -

화장실+

샤워실
화장실, 샤워실 

기준 적용
· 세면기설치
· 샤워기, 탈의실 설치

교육장 3.47㎡/인 · 일반교실기준 적용

회의실 70+0.9×(N-30)
· 회의실기준 적용
· N: 수용좌석, 30명 초과 시 0.9m2 가산

휴게실 0.163㎡/인 · 휴게실기준 적용

여성휴게실 15㎡
· 여성편의실기준 적용
· 여성 1～4인 기준

승조원대기실 6.3㎡/인 · 침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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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마감계획

2-4.1 바닥

1. 정비실 바닥마감은 장비 및 저장물품의 무게와 기름에 충분한 내구성, 내마모

성을 갖추어야 하며 청소업무가 용이한 재질로 한다.

2. 정비실의 차량 출입문 외부 쪽에는 차량진입을 위한 도마(Step)콘크리트를 설치

하고 경사를 두어 정비고의 바닥과 단차를 없앤다. 도마콘크리트의 면은 줄눈

을 두어 미끄럼방지 마감을 한다.

3. 기타 부위의 바닥마감은 실의 성격,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강도가 높고, 오염

과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 재료를 고려한다.

4. 실별 재료마감이 다른 부분은 반드시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5. 정비고 전면의 정비야드에는 장비의 하중과 작업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을 하고 배수가 잘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6. 바닥면은 배수를 고려하고 우수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한 기울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정비고 바닥에 들뜸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면을 매끄럽게 한다.

2-4.2 벽체

1. 정비고 내부를 구획 시에는 실의 성격과 근무인원 등을 사용부대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2. 배관이 벽체를 관통하는 부위는 실링재로 밀실하게 막아 차음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3. 칸막이 및 복도 측의 벽체는 슬래브 하단까지 연장하여 소음이 다른 실로 전달

되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며, 기타 방화 및 차음이 요구되는 실도 벽체를 

슬래브 하단까지 연장하여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4. 조적벽에 설치되는 창호 및 출입문과 기타 개구부의 상단에는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5. 정비고의 벽체는 내화성능 및 방호성능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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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천장

1. 일반적으로 정비실은 천장을 설치하지 않고 노출로 마감한다.

2. 기타 부속실의 천장재는 흡음성, 차음성, 무해성, 불연성이 인정된 자재를 사용

한다.

3. 샤워실, 화장실 등의 마감재는 부식에 강하고 변형이 발생되지 않는 재료를 선

정하여야 한다.

4. 출입구의 캐노피의 천정은 풍압 등 외력에 파손 우려가 없도록 계획한다.

2-4.4 방수층

1. 배수는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며,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 기준 관경은 

해당지역의 최대 강수량을 확인하여 충분한 여유치를 확보하고 적정한 트렌치

의 규격 및 경사로를 확보한다.

2. 샤워실과 같이 물을 많이 사용하여 방수결함이 예상되는 공간이나 외부에 노출

된 평지붕 등은 도막방수, 쉬트방수 등으로 계획하거나 동등 이상의 방수성능

을 발현할 수 있는 공법으로 계획하여 방수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

다. 기타 액체방수를 하는 경우에는 벽체와 바닥 모서리 부위는 도막방수 등으

로 보강한다.

3. 방수재의 재료 및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 결로 등에 견딜 수 있는 재료로 

한다.

2-4.5 창호

1. 정비실의 각 레인별 잠수함 입‧출고용 출입문은 정비대상 잠수함의 최대크기를 

고려하고 오버헤드도아 또는 슬라이딩도어로 계획한다.

2. 정비실의 잠수함 입‧출고용 출입문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별도로 설

치한다. 일반적으로 잠수함 정비공장 또는 정비고는 해안으로부터 매우 근접하

여 건설되므로 모든 철재가 염해로부터 안전하도록 계획한다(근접하여 별도의 

출입문이 있을 경우는 제외).

3. 기타 문의 형태, 재질 및 크기는 사용부대의 요구 또는 설계자의 계획의도에 따

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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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적조에 창호를 설치 시 상단의 좌･우 양측으로 20cm이상 걸칠 수 있는 인방

을 설치하고, 문틀은 탈락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강을 충분히 고려한다.

5. 창호의 형태는 자연환기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6. 창의 형태, 재질 및 크기는 사용부대의 요구 또는 설계자의 계획의도에 따라 관

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7. 창호주위는 빗물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수 처리를 하고 창틀은 탈락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강을 충분히 고려한다.

8. 보안, 방범 등이 요하는 실의 창에는 방범창을 설치한다.

9. 정비실 창호의 재질은 태풍 및 바람에 약한 유리보다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한다.

10. 각 사무실의 창호는 열손실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의 

창면적은 가급적 최소화한다. 사무실 내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열성능

이 우수하고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2-4.6 마감계획

1. 자재는 KS 규격품 기준으로 내구성, 내화성, 내후성･내식성, 청결성, 내마모성

이 우수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로 한다.

2. 화재예방을 위하여 가능한 난연재료로 설계한다.

3. 각 실의 마감재 및 본 지침서에서 기술하지 않은 걸레받이, 외벽 벽체 등의 마

감은 국방·군사시설기준 건축마감(DMFC 4-20-90)의 “제 2장 시설물 마감기준”

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4. 친환경적제품(환경인증마크품) 및 우수재활용인증마크제품(GR마크품)을 우선

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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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마감분류코드

바 닥 벽 체 천 장

F01 노출콘크리트 W01
모르터 위 
환경친화성세라믹페인트

C01 천장틀 위 흡음보드류

F02 콘크리트 위 쇠흙손마감 W02 모르터 위 벽지 C02 천장틀 위 합판 위 벽지

F03 시멘트 모르터 W03 모르터 위 흡음판 C03
천장틀 위 석고보드 위 
벽지

F04
전도성 모조석물갈기
(에폭시수지계)

W04 모르터 위 내수성 페인트 C04
천장틀 위 합판 위 
수성페인트

F05a 화강석 잔다듬 W05 모르터 위 자기질타일 C05
천장틀 위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F06 온돌바닥 위 비닐쉬트 W06 모르터 위 연판 C06 슬라브 위 합판 위 벽지

F06a 온돌바닥 위 강화마루 W07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C07
슬라브 위 석고보드 위 
벽지

F07 콘크리트 위 칼라하드너 W08 석고보드 위 연판 C08 슬라브 위 수성페인트

F08 모르터 위 칼라하드너 W09 석고보드 위 벽지 C09 모르터 위 수성페인트

F09 인조석재 타일깔기 W10 구조용합판 위 석고보드 C10 천장틀 위 PVC천장판

F10 전도성 테라조판 W11 구조용합판 위 흡음판 C11
모르터 위 내수성 
페인트

F11 카페트깔기 W12 보드 위 흡음판 C12 천장틀 위 내수 위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F12 콘크리트 위 목재후로링 W13 구조용합판 C13 트러스노출

F13 이중바닥 위 목재후로링 W14 압출성형시멘트판 C14 알미늄타일

F14 에폭시수지 모르터 W15 플라스틱판 C15 천장틀 위 일반 텍스

F15 모르터 위 비닐쉬트 W16 금속판 칸막이벽 C16 메탈실링시스템

F16 콘크리트 위 비닐쉬트 W17 블록 위 수성페인트 C17 알루미늄 스펜드럴

F17 합판 위 비닐쉬트 W18 흡음판 C18 인테리어

F18 혼합질 비닐계타일 W19 본타일

F19 균일질 비닐계타일 W20 모르터 위 도기질타일

F20 모르터 위 자기질타일 W21 아크릴수지 천연펄코트 

F21 금속 이중마루판 W22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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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 분류별 기준

1) 행정시설

구  분 바  닥 걸레받이 벽 천  장

개인 사무실 F09 B01
W01

W16

C01

C04

C05

공용 사무실 F09 B01
W01

W16

C01

C04

C05

회의실 F09 B01

W01, W11

W12, W16

W18

C01

C04

C05

2) 저장 및 정비시설

구  분 바  닥 걸레받이 벽 천  장

일반창고
F02

F03
B01

W04

W17
C09

공급실
F02

F03

F09

B01

W04

W16

W17

C09

자재창고
F02

F03
B01

W04

W17
C09

유류고

F01

F02

F07

F08

F14

B01
W04

W17
C09

위험물류저장고

F01

F02

F07

F08

F14

B01
W04

W17
C09

일반차량정비고
/공장

F01

F02

F14

B01
W04

W17
C09

중장비 정비고
F01

F02

F14

B01
W04

W17
C09

통신정비공장
F04

F14
B01

W04

W16
C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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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생시설

구  분 바  닥 걸레받이 벽 천  장

화장실
F09

F20
B01

W04

W05, W20

C10

C11

세면장
F09

F20
B01

W04

W05, W20

C10

C11

샤워실
F05a

F09, F20
-

W04

W05, W20

C10

C11

여성전용시설 F10 B01
W01

W16

C01

C04

4) 교육 및 복지시설

구  분 바  닥 걸레받이 벽 천  장

강의실(일반교실) F09 B01
W01

W16

C01

C04

C05

실습실 F09 B01
W01

W16

C01

C04

C05

휴게실 F09 B01
W01

W16

C01

C04

C05

실내체력단련장 F09 B01
W01

W16

C01

C04

C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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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잠수함정비고의 각 실의 마감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실   명 바  닥 벽 천  장

잠
수
함
정
비
고
︵
공
장
︶

정비고
F01
F02
F14

W04
W17

C09

횡 이동구역
F01
F02
F14

- -

잠수함세척장 -

보기반 F09
W01

W16

C01

C04

C05

보기반 정비실
F01

F02

F14

W04

W17
C09

보기반 정비품 대기실
F02

F03

W04

W17
C09

기관반 F09
W01

W16

C01

C04

C05

기관반 정비실
F01

F02

F14

W04

W17
C09

기관반 정비품 대기실
F02

F03

W04

W17
C09

공압반 F09
W01

W16

C01

C04

C05

공압반 정비실
F01

F02

F14

W04

W17
C09

공기압축 시험실
F01

F02

F14

W04

W17
C09

공압반 정비품 대기실
F02

F03

W04

W17
C09

유압반 F09
W01

W16

C01

C04

C05

유압반 정비실
F01

F02

F14

W04

W17
C09

유압장치 시험실
F01

F02

F14

W04

W17
C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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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명 바  닥 벽 천  장

잠
수
함
정
비
고
︵
공
장
︶

통합마스트 정비실 
F01

F02

F14

W04

W17
C09

유압반 정비품 대기실
F02

F03

W04

W17
C09

밸브반 F09
W01

W16

C01

C04

C05

밸브반 정비실 F01

F02

F14

W04

W17

C09

밸브반 수압 시험실

밸브반 정비품 대기실
F02

F03

W04

W17
C09

기계반 F09
W01

W16

C01

C04

C05

기계공작실
F01

F02

F14

W04

W17
C09

기계재료 창고
F02

F03

W04

W17
C09

기관직장 정비품청락실
F01

F02

F14

W04

W17
C09

기관직장 정비품세척실

F01

F02

F07

F08

F14

W04

W17
C09

기관장비 M/F, 전교품 보관실

F02

F03

W04

W17
C09

기관직장 수리자재보관실

기관직장 공구/비품창고

기관직장 일반창고

기관직장 행정실

F09
W01

W16

C01

C04

C05

기관직장 기술도서실

기관직장 정훈교육장

기관직장 화장실+샤워실

F05a

F09

F20

W04

W05

W20

C10

C11

기관직장 휴게실
F09

W01

W16

C01

C04

C05기관직장 여성휴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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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명 바  닥 벽 천  장

잠
수
함
정
비
고
︵
공
장
︶

기괸직장 기계실
F02

F03

F09

W04

W16

W17

C09

조종기반 F09
W01

W16

C01

C04

C05

조종기반정비실
F01

F02

F14

W04

W17
C09

항법반 F09
W01

W16

C01

C04

C05

항법반정비실
F01

F02

F14

W04

W17
C09

함전반 F09
W01

W16

C01

C04

C05

함전반정비실
F01

F02

F14

W04

W17
C09

구명대사무실 F09
W01

W16

C01

C04

C05

구명대정비실 F01

F02

F14

W04

W17
C09

구명대수압검사실

운반장구실
F02

F03

W04

W17
C09선거장비보관실

상가대수리부속보관실

도장정비실
F01

F02

F14

W04

W17
C09

선거반사무실

F09
W01

W16

C01

C04

C05

선체반사무실

운반반사무실

선체선거직장 휴게실
F09

W01

W16

C01

C04

C05선체선거직장 교육장

선체선거직장 화장실+샤워실

F05a

F09

F20

W04

W05

W20

C10

C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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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명 바  닥 벽 천  장

잠
수
함
정
비
고
︵
공
장
︶

GRP 정비실
F01

F02

F14

W04

W17
C09

GRP 보관실
F02

F03

W04

W17
C09

GRP정비사무실 F09
W01

W16

C01

C04

C05

GRP정비 화장실+샤워실

F05a

F09

F20

W04

W05

W20

C10

C11

음향무반향 코팅제정비실
F01

F02

F14

W04

W17
C09

선체정비품 대기실
F02

F03

W04

W17
C09

선체수리부속실
F02

F03

W04

W17
C09

화물용엘리베이터 -

중앙통제실
F09

F13

W01

W16

C01

C04

C05

특수용접실 F01

F02

F14

W04

W17
C09

일반용접실

동력실

F02

F03

F09

W04

W16

W17

C09

세척실

F01

F02

F07

F08

F14

W04

W17
C09

분해조립실
F01

F02

F14

W04

W17
C09

공장장실 F09

F11

W01

W16
C01

직장장실

행정실 F09
W01

W16

C01

C04

C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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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명 바  닥 벽 천  장

잠
수
함
정
비
고
︵
공
장
︶

수리부속창고 F02

F03

W04

W17
C09

공구실

기계실

F01

F02

F07

F08

F14

W04

W17
C09

폐수처리장 -

콤푸레샤실

F02

F03

F09

W04

W16

W17

C09

위험물보관창고

F01

F02

F07

F08

F14

W04

W17
C09

기술자료보관실/도서실 F09
W01

W16

C01

C04

C05

화장실+샤워실

F05a

F09

F20

W04

W05

W20

C10

C11

교육장 F09
W01

W16

C01

C04

C05

회의실 F09

W01

W11

W12

W16

W18

C01

C04

C05

휴게실

F09
W01

W16

C01

C04

C05

여성휴게실

승조원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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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기  타

오버헤드크레인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치방안을 계획하되 아래의 사항들에 

대하여 반드시 검토한다.

가. 크레인의 전기공급선과 점검사다리 간 안전거리 확보

나. 점검사다리 하단부에 안전장치 설치

다. 안전수칙, 경고판 부착

라. 안전에 우선을 둔 동선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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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구조계획

3-1. 일반사항

1.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방·군사시설기준 건축구조 설계지침

(DMFC 4-20-30)을 참조한다.

2. 최신 기준 적용 및 일관된 기준은 적용한다.

항  목 적용기준 및 참고문헌

구조설계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4, 국토교통부

∙건축구조기준-2009, 국토교통부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구조기준-2012, 한국콘크리트학회

∙건축구조기준-2009, 국토교통부

∙건축기초구조설계기준-2009, 대한건축학회

강구조
∙건축구조기준-2009 국토교통부

∙강구조설계기준-2009 한국강구조학회

3. 구조물은 시설물사용자의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예측 가능한 모든 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4. 특수 장비의 자중 및 동적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

3-2.구조계획

1. 골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자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구조 

공법을 선정하여 계획한다.

2. 중량장비의 이동으로 바닥은 집중하중에 충분한 내력을 확보하도록 하며 각 해

당 장비의 중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3. 오버헤드크레인이 설치되는 곳에는 수리대상 잠수함의 최대 중량에 충분한 내

력을 가지도록 계획해야 한다.

4. 지붕은 해풍 및 적설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계수를 적용한다.

5. 지반조건을 고려한 기초형식이 선정되어야 하며, 이질기초를 적용하지 않으나,

불가피할 경우 장기침하에 대한 정밀검토 후 적용한다.



제 3 장 구조계획

- 50 -

6. 지붕은 습설하중을 반영하고, 기둥 간격에 따른 경사도를 고려한다. 기둥의 간

격에 따른 경사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기둥간격 12m 20m 40m 60m 80m 100m

경사도 21° 33° 53° 63° 69° 7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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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토목계획

4-1. 일반사항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방·군사시설기준 토공 설계지침(DMFC

4-10-20)을 참조한다.

4-2. 폐수처리계획 

4-2.1 일반사항

1.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방·군사시설기준 오수 폐수 소각시설

(DMFC 4-10-40)에 준한다.

2. 세차폐수: 차량 및 중장비 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이며 주로 부지 내 수송대대 

및 시설대대에서 발생한다.

3. 화학폐수: 화학약품의 사용 후 발생하는 폐수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사진반 폐수 : X-선 현상액, 정착액, 약품폐수, 사진현상액, 수세용수

나. 도장반 폐수 : 방부폐수

다. N.D.I.(비파괴검사실) 발생 폐수, 도금 폐수

4. 설치대상

자동차, 중기, 열차, 항공기 등의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시설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별표 4에 따른다. 폐수 배출시설의 분류는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을 참조한다.

4-2.2 처리시설

1. 세탁시설

가. 특정유해물질 함유 시：물리, 화학적 처리시설을 설치한다.

나. 특정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경우：오수처리시설로의 유입을 허용한다.

2.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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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수장비수선 및 세차시설은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한다.

나. 세차시설(세차장)은 1일 폐수발생량과 가용 세차대수를 고려하여 주둔지 영

내부대 또는 인근지역 부대와 통합하여 설치한다.

다. 차량 간이 세차시설

구조：철근 콘크리트조

규격：가로×세로(6m×10m)

유수분리기: 1대

3. 세차폐수량의 산정

가. 세차 폐수량 : 보유차량대수(대)×일일세차율(30%)×배출원의 발생량(ℓ/대)×

세차빈도(회/일)

나. 발생 배출원

구  분 중․소형차량(1/4톤,5/4톤) 대형차량(2½톤이상) 중장비, 장갑차

발생량(리터) 150 200 250

4. 유수(流水) 분리시설

가. 세차 장소, 수송 정비고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물과 기름의 비중(比重)차

를 이용하여 기름성분 등을 제거하는 시설이다.

나. 단순히 중력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과 별도의 처리 설비를 갖춘 제품이 

있으므로 현지 발생 폐수의 정도에 따라서 반영한다.

다. 유수분리기를 통과시킨 물은 필요 시 다시 최종 오수 또는 폐수처리시설에

서 처리한다.

라. 식당지역 오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간이식 유수분리기를 통과한 후 오수맨홀 

등에 유입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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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토공사계획

4-3.1 절토 및 성토

1. 절토(흙깎기)

건물 등의 구조물을 축조하기 위한 부지조성 개념의 흙깎기를 말하며, 단순한   

구조물 터파기와는 구별한다.

가. 절토장비 : 토질에 따른 분류

구  분 절토장비

토사 ∙불도져(D/Z), 백호우(B/H)

풍화암 ∙리퍼도져(Ripper D/Z), 대형 브레이커(Breaker), 불도져, 백호우

연암 ∙대형 브레이커(Breaker), 리퍼도져, 발파

보통암, 경암 ∙대형 브레이커, 발파 

나. 각 토질에 따라 위 굴착방법을 적용하되, 현장여건에 맞게 선별 적용한다.

다. 중규모 이상의 암 절취 시 ‘발파’를 적용하면 경제적이지만, 인접건물 등의 

발파로 인한 문제점이나 제한사항 등을 엄밀히 조사 후 적용한다.

라. 필요할 경우, 파워셔블, 크램쉘 등 타(他)굴착기계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마. 암절취 공법은 ‘국방·군사시설기준 토공 설계지침(DMFC 4-10-20), 6장 암

절취’를 참조한다.

4-3.2 흙깎기 비탈면 기울기

원지반의

토    질

구 배 기 준
비  고

5m미만 5m이상

경  암 1 : 0.8 1 : 1.0
∙비탈면 상단과 필요한 소단부에 측구를 설치한다.

∙흙깍기고 5m이상으로 필요 시 낙석방지용 철책을 

설치한다.

∙용수지역 및 연약지반은 배수시설(맹암거 등)

및 특수공법을 적용

연  암 1 : 0.8 1 : 1.0

풍 화 암 1 : 1.2 1 : 1.5

토  사 1 : 1.5 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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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토공 수량산출

1. 토공의 설계

가. 절토량, 성토량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나. 크롤러 드릴 사용은 암석을 절취하는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경우로서 암 굴착량이 25,000㎥ 정도 이상의 경우에 적용한다.

다. 연암이상 암석발생 시 깬 돌 및 잡석을 재활용하여 개비온옹벽 및 구조물

의 기초잡석 또는 포장 선택층 용도로 60% 이상 사용토록 계획하여 공사

비를 절감한다.

2. 횡 단면도 작성

가. 지하지반의 토질조사 시험 결과에 따라 횡 단면도를 작성한다.

나. 측점 간 거리는 20m를 기준으로 하고, 지형이 변화하는 지역마다 ‘+’측점

을 삽입한다.

다. 양 단면 평균법 또는 전산 Program을 활용하여 가장 정확한 토량이 산출 

되도록 한다.

3. 토공 면적계산

CAD에 의한 자동산출값을 적용하되, 지적도 면적 산출 시 등 특수한 경우에

는 프라니미터 등을 사용하여 산출하되 3회 이상 측정하여 그 평균치를 택한

다.

4. 토공 체적계산 

가. 양 단면 평균법으로 산출한다.

나. 토적표에 표현되지 않는 수량은 별도의 수량산출에서 산출한다.

다. 토량유용계획서 및 토량 운반거리 산출 내역서를 토적계산서에 포함시킨

다.

5. 토적 계산

가. 토공계획 평면상에 40m 간격으로 격자망을 구성하고, 무대량, 잔토량,

부족토량을 기입하여 이동량을 산출하여 토량을 배분한다.

나. 토적표상에서 40m 간격으로 소계를 산출하고, 횡단 무대량 및 부족토의 

수평거리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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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횡단 무대량 및 부족토량을 기입하여 이동량을 산출한다.

6. 토공수량 산출 시 고려사항

구  분 중  점  내  용

표토제거

∙ 수평거리로 산출

∙ 표토량을 건조시킨 후 노견, 표토 등의 성토재료로 사용 가능

∙ 노상면 이하 3m까지 적용(3m 이상은 자연 그대로)

∙ T=20㎝

∙ 답구간과 답외구간 구분

수목 및 

뿌리제거

∙ 지적도 또는 지형도상의 산림지역에 해당

∙ 횡단상의 수평거리로 비탈면 끝 +1m까지

∙ 성토부는 계획고에서 수직거리 3m까지만 벌개제근 적용하나,

h=3m 이상은 벌개만 적용(노상 마무리 면까지) 한다.

노반(노상)

준비공

∙절토구간이 토사일 경우 수평면적(측구 제외)

∙풍화암, 연암, 경암은 제외

무대 산출량

∙무대(無代)란 토공사의 비용을 별도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토공사의 절토․성토 작업에서 절취 작업으로 인하여 자동 운반되는 

가까운 운반거리(20m) 구간에 대하여는 흙 운반비를 무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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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설비계획

5-1. 일반사항

1.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계설비계획의 세부사항은 국방·군사시설기준 

설계지침(DMFC 4-30-00~90) 및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대한설비공학회, 2010)

을 참조한다.

2.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전기설비계획의 세부사항은 국방·군사시설기준 

설계지침(DMFC 4-40-00~90)을 참조한다.

3.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방설비계획의 세부사항은 국방·군사시설기준 

설계지침(DMFC 4-50-00~90)을 참조한다.

4.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정보통신설비계획의 세부사항은 국방·군사시설기

준 설계지침(DMFC 4-60-00~90)을 참조한다.

5-2. 기계설비계획

5-2.1 일반사항 

1. 잠수함정비고의 냉‧난방 방식은 국방·군사시설기준 일반정비고 설계지침

(DFMC 5-60-40)의 “4장 기계설비계획”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할 수 있으며 공간규모를 고려하여 효율성면에서 적합한 방식을 적용한

다.

       구 분

 조 건
난  방 냉  방

중앙공급 방식 방열기, 바닥온수코일, 단일덕트방식 FCU, 단일덕트방식

실별 

개별 공급방식

온풍기, 전기판형히터, 

원적외선튜브히터, 전기컨벡터,

EHP, GHP

페키지

냉방기,

EHP, GHP

2.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천정형 선풍기(회전형/풍량조절 기능 스위치 포

함)를 원칙으로 한다.

3. 정비고의 규모에 따라 내부의 배기를 위한 지붕의 무동력배기 설비를 설치하며

그외 강제 배기설비를 계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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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비고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강제환기방식 및 자연환기방식

을 통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은 DMFC 1-30-50 설계도서 작성 
감독지침에 따른다.

5. 기계설비 기기(또는 장비)에는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한다.

5-2.2 열원설비계획

1. 일반사항

가. 열원기기란 냉동기, 보일러, 히트펌프 등을 말하며 건축물의 냉난방 및 가

습, 급탕용 열원의 선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및 권장사항을 확

인하고 주변의 에너지원 공급사항을 조사한 후 각 에너지원별 경제성 검

토를 통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확보될 수 있는 에너지원

을 선정한다.

나. 열원장비의 선정은 최대부하 운전 시는 물론, 일정 시간대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부하시를 고려하여 적정용량 및 대수로 분리하여 설치한다.

다. 열원설비의 형식에 따른 기기선정, 설치장소, 설치용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군사시설기준(DMFC 4-30-10) 및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대한

설비공학회, 2010)을 참조한다.

2. 열원설비 에너지원 선정 시 고려사항

가. 공급 가능 에너지원(전력, 오일, 가스, 지역 냉·난방열원)파악한다.

나. 자연 에너지 이용 가능성을 파악한다.

다. 폐열 이용 가능성을 파악한다.

라. 주요 열원기기 등은 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 연간운전비, 장비의 내구연

수, 사용압력, 운전의 편리성 및 관리자의 자격유무 등과 같은 정량적인 

분석을 통하여 장비를 선정한다.

마. 기계실은 열원 및 부하의 중심에 위치하여 열매체(냉수, 온수, 증기 등)의 

반송 동력을 줄일 수 있도록 배치한다.

3. 열원방식 검토기준

⓵시설규모 ⓶설치면적    ⓷초기투자비     ⓸유지, 관리성   ⓹유지관리비 

⓺적법성   ⓻용량 제어성 ⓼에너지절감 및 환경친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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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원설비의 형식 

부대의 특성에 따라 건물 및 설치지역이 다양하므로 각 부대별 건물 배치특성

을 정확히 분석한 뒤 중앙열원과 개별열원 방식을 결정한다. 열원 방식은 ①

중앙냉방 열원, ②중앙난방 열원, ③개별 열원의 3가지가 있으며, 중앙냉방 열

원 중 흡수식 냉․온수기는 중앙냉방 및 중앙난방 열원에 적용할 수 있다.

5-2.3 냉·난방설비계획

1. 일반사항

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유닛으로 ①공기조화기, ②냉방장치 ③

난방장치의 3가지가 있으며 열원설비에서 선정된 형식의 장비로부터 냉·온

수, 냉수, 온수 또는 냉매를 공급받으며, 필요시 실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설치도 가능하다.

나. 공기조화기는 환기를 위하여 외기 도입기능이 있는 장치를 의미하며, 냉방

장치와 난방장치는 별도의 환기설비가 추가되어야 한다.

다. 냉방설비와 난방설비 대상실에서 환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경우 공기조

화기로 대체할 수 있다.

라. 냉난방설비 및 공기조화기에 대한 형식, 설치장소, 용량 등의 세부적인 사

항은 국방·군사시설기준(DMFC 4-30-10)및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대한설비

공학회, 2010)을 참조한다.

2. 냉난방설비 선정 시 고려사항

가. 각 시설의 배치, 규모, 특성, 열원의 공급방법 등을 고려하여 냉․난방방식

(중앙 냉․난방, 개별 냉․난방)을 결정한다.

나. 각 시설에 소속된 부속실의 냉․난방설비 적용기준은 해당 실의 기준을 적

용한다.

구  분
지휘관
사무실

전산실
공용

사무실
회의실 통신실 화장실

실내체력
단련장

난 방 ○ ○ ○ ○ ○ ○ ○

냉 방 ○ ○ □ □ ○ - -

 [범례] ○: 적용, □: 적용(선택), △: 추후적용,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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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샤워실 목욕탕
중장비
정비고

근무공장
강의실

(일반교실)
휴게실

여성편의
시설

난 방 ○ ○ ○ ○ ○ ○ ○

냉 방 - - - - ○ ○ ○

다. 설계용 실내온습도 및 환경조건은 국토부 고시 “에너지 절약기준”에 따른 

‘별표1, 2’기준을 따른다.

<실내 온·습도 조건>

구 분
용 도 

난   방 냉   방

건구온도(℃) 건구온도(℃) 상대습도(%)

공동주택 20~22 26~28 50~60

학교(교실) 20~22 26~28 50~60

병원(병실) 21~23 26~28 50~60

관람집회시설(객석) 20~22 26~28 50~60

숙박시설(객실) 20~24 26~28 50~60

판매시설 18~21 26~28 50~60

사무소 20~23 26~28 50~60

목욕장 26~29 26~29 50~75

수영장 27~30 27~30 50~70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13년 국토교통부 고시)

5-2.4 환기설비계획

1. 일반사항

가. 환기는 각 실마다 단독 배기 계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의 

환기 목적 및 사용조건에 따라 복수의 실을 동일계통으로 고려할 수도 있

다.

나. 환기설비에 대한 형식, 적용대상, 적용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군

사시설기준(DMFC 4-30-10)및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대한설비공학회, 2010)

을 참조한다.

2. 환기설비 설계는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대한설비공학회, 2010)에 명시된 다음 

순서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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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주요사항
장비와 

배치계획

∙ 환기방식과 계통구분
∙ 장비의 배치 계획
∙ 덕트경로 위치와 공간

▼

환기량의 설계 -

∙ 실 또는 대상물의 바닥면적, 체적

계통 단위로 결정∙ 환기회수 등 풍량 결정

∙ 풍량 밸런스

▼

장비의 선정
⓵ 기기

⓶ 기타

∙ 송풍기, 공기청정 장치, 후드
∙ 자동제어 장치
∙ 방음, 방진, 내진설비 등

▼

덕트의 산정 -
∙ 덕트 개략도·급기덕트, 배기덕트
∙ 흡입구, 배출구, 루버, 댐퍼 등

▼

도면·시방

⓵ 도면
∙ 계통도, 장비 일람표, 각층 평면도, 기계실 평면도,

장비 상세도, 자동제어 도면

⓶ 시방
∙ 개요, 공사 종목, 특기 시방, 자재의 지정

3. 기계환기방식의 개념도

4. 잠수함정비고 내의 집진·강제 환기 및 항온항습설비가 필요한 실은 다음과 같

다.

정비고 보기반 정비실 기관반 정비실 공압반 정비실 공기압축 시험실

A, B A, B A, B A, B A, B

유압반 정비실 유압장치 시험실 밸브반 정비실 기계공작실
기관직장 

정비품청락실

A, B A, B A, B A, B A, B

집진설비: A, 강제 환기설비: B, 항온항습설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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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직장 

정비품세척실

기관장비 M/F

전교품 보관실

기관직장 

수리자재보관실

기관직장 

공구/비품창고

기관직장 

일반창고

A, B B B B B

도장정비실 GRP정비실
음향무반향 

코팅제정비실

전기직장 

추진체계정비실

전기직장

모터정비대기실

A A, B A A, B C

전기직장 

모터정비실

전기직장 

모터세척실
전기직장 동력실

전기직장 

수리부품창고

장비/특수

공구창고

A, B A, B C C C

청락/세척실
발사관/특수

공구창고
계측장비실 중앙통제실

특수/일반 

용접실

A, B C A, B, C C A, B

집진설비: A, 강제 환기설비: B, 항온항습설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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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위생설비계획

1. 일반사항

가. 건물 또는 부지 내에 설비되는 모든 급배수계통은 국방·군사시설설계기준

(DMFC 4-30-20) 및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대한설비공학회, 2010)에 준하여 

설계·시공한다.

나. 기존 건물 또는 부지 내의 급배수계통에 관계되는 시설을 증설·변경 및 수

리할 경우, 기준의 각 조항이 부분적으로 부적합하여도 기본원칙에는 합당

하여야 한다.

다. 위생설비에 관한 공급방식, 산정방법 및 설치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군사시설기준(DMFC 4-30-20)및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대한설비공학

회, 2010)을 참조한다.

2. 시설별 위생설비 적용기준

구  분 지휘관사무실 통신실 목욕탕 화장실 샤워실

급 수 ○ ○ ○ ○ ○

급 탕 ○ ○ ○ ○ ○

 [범례] ○: 적용, □: 적용(선택), △: 추후적용, -:미적용

구  분 중장비정비고 근무공장 실내체육관 여성편의시설

급 수 ○ ○ ○ ○

급 탕 ○ ○ ○ ○

*지휘관 사무실은 중령이상

3. 위생기구 사용기준

위생기구는 건축물에 급수, 급탕 및 배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

구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품을 사용하되, 없는 것은 그 기구의 용

도에 적합한 재료·크기·구조로 한다.

4. 위생기구 설치장소

위생기구 및 이것에 속하는 배관․장치는 창․문 또는 다른 출입구의 조작을 방

해하는 위치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바닥에 설치할 경우 벽의 구조물에 의해 

지탱되어야 하며, 연결된 관이 변형되면 안 된다. 이 때, 고정된 나사와 볼트

는 부식 방지용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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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기타건축기계설비

1. 크레인설비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 하는 

것을 말한다.

나. 크레인의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

구조에 의한 

분류

운동형태에 의한 

분류

달기 기구에 의한 

분류

구동방식에 의한 

분류

천정 크레인 기초고정 크레인 훅 크레인 수동(인력)식 크레인

갠트리 크레인 클라이밍 크레인 인양 전자석 크레인 전동식 크레인

지브 크레인 기초이동 크레인 래들(Ladle) 크레인 유압식 크레인

케이블 크레인 반경형 크레인 통(Tong) 크레인 공압식 크레인

잠수함정비고의 경우 크레인이 필요한 실에 대하여 오버헤드크레인 및 지

브크레인을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부대 의견에 따라 적

정한 그 외의 크레인 설비로 변경할 수 있다.

Over Head Crane(Singel Girder) Over Head Crane(Double Girder)

∙ 주행레일 상면과 천정공간이 작은 경우

∙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설비비 저렴

∙ 0.5ton~5ton

∙ 긴 Span 대용량형에 사용

∙ 주행레일 상면과 건물천정공간이 큰 경우

∙ 화물의 흔들림이 적은 작업

∙ 고빈도의 작업

∙ 2ton~70ton



제 5 장 설비계획

- 64 -

∙ 천정 Crane 등의 보조작업

∙ 소용량, 좁은 작업범위에 

사용

∙ 벽, 기둥 및 바닥에 설치

∙ 1/2ton~10ton

Pilar Jib Crane Wall Jib Crane

다. 크레인으로 하물을 권상 시 최대 허용하중(정격하중의 110%)이상이 되면 

과적재를 알리면서 자동으로 운반작업을 중단시켜 과적에 의한 사고를 예

방 할 수 있는 과부하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종  류 원  리 비  고

전자식 ∙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한 전자 감응방식
∙ 모멘트 리미터(Moment Limiter)

포함

전기식
∙ 권상 모터 부하 변동에 의한 전류 변화

감지

∙ 정지상태는 감지가 안되므로 곤돌라,

리프트, 승강기에는 사용 불가

기계식

∙ 과적재 시 하중의 압력에 의해 기계·기구

학적으로 스프링을 눌러 마이크로 스위치

작동

∙ 전기장치가 없어 방폭구조 및 구조물 

자체감지 가능

라. 크레인으로 권상 작업 시 훅이 과도하게 올라가 트롤리 프레임 또는 호이

스트 드럼에 부딪쳐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화물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

해 권과 방지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종  류 주요 내용

나사형 권과 

방지장치

∙ 와이어로프 드럼과 연동하여 나사봉이 회전하면 엑츄에이터(Actuator)가 

권상 또는 권하 거리에 비례하여 이동

∙ 엑츄에이터(Actuator)가 좌우 극한점에 도달하면 스위치 레버에 의해 

회로를 개방하여 전원 차단

캠형 권과 

방지장치

∙ 와이어로프 드럼과 연동하여 원판 모양의 캠이 회전하면 볼록 및 오목한 

캠에 의해 스위치 레버 작동

∙ 전 양정에 대하여 1회전 이내의 회전각에 따라 스위치 작동

훅 해지장치
∙ 줄걸이 용구인 와이어로프 슬링 또는 체인, 섬유벨트 슬링 등을 훅에 

걸고 작업 시 이탈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

충돌방지장치

(Anti-collision)

∙ 동일한 주행로 상에 2대 이상의 크레인이 설치되는 경우 크레인 상호간

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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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원공급장치는 Trolley-bar와 Festoon-bar종류가 있으며 각 사용부대의 요

구 또는 설게자의 계획의도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Trolley-Bar Festoon-Bar

∙ 집전기가 이탈하지 않고 계절간의 큰 온도차

에도 적합

∙ 이동하는 기계에 전원이나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선호스 등을 지지해 주는 장치

2. 항온항습설비

항온항습기에는 상부토출형(Up-Flow)과 하부 토출형(Down-Flow)으로 구분되

며, 각 사용부대의 요구 또는 설계자의 계획의도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가. 상부 토출형(Up-Flow)

∙ 부하가 적은 소형의 전산실, 정밀기기실 등 Access

Floor가 없는 곳에 적용

∙ 공조된 공기를 직접 실내로 공급하거나 덕트를 연결하

여 송풍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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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부 토출형(Down-Flow)

∙ 중형, 대형의 전산실에 적용

∙ 항온항습기에서 토출된 공기가 직접기계에 공급되므로 

냉각효율과 부하공간의 기류분포에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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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전기설비계획

5-3.1 전기설비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동 시행령 제9조,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에 따

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2013-149호)을 따른다.

2. 동력부하에는 장비별로 역율개선용 콘덴셔를 설치하여 역율 90% 이상이 유지

되도록 설계한다.

3. 분전반 재질은 EPS 실내의 경우 All Steel, 벽체매입 시, Box는 Steel, Door는 

Sus, 노출은 All Sus로 설계한다.

4. 배전반과 배전반사이의 하부는 트렌치, 상부는 Cable Tray로 설계한다.

5. 부하가 밀집되어 있는 실은 부하에 대한 충분한 전원 공급이 되도록 한다.

6. 각 실별 조도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국방‧군사시설기준).

시  설  명 조도기준(Lx)

정비고 400~600

회의실 300~500

사무실, 당직실 300~500

화장실, 세면장 100~200

샤워실(탈의실, 샤워실) 100~200

7. 접지설비는 공용접지 방식을 적용하고, 전력, 피뢰, 통신은 단일 접지 시스템으

로 설계한다.

8. 공용접지를 하는 용도별 접지극은 충분히 이격하여 전위간섭이 발생되지 않도

록 설계한다.

9. 전기설비의 접지에 관련된 사항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제정한 국가표준

(KS C IEC 61936, 60364, 62305, 60079, 62257)을 참조하여 계획한다.

5-3.2 전기설비계획의 주안점

1. 현장 답사를 통하여 현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기존 시설현황에 대한 분석을 해

야한다.



제 5 장 설비계획

- 68 -

2. 사업 시행 부지의 전기, 정보통신, 전기소방 관계법규 등 관련 제반기준 적용계

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3. 부지 내 자료분석을 통한 수신전계강도 계산 및 접지저항값 분석이 필요하다.

5-3.3 안전성을 고려한 전력공급 방안

1. 정전에 대비한 예비선로 및 대체전원 공급방안 계획을 수립한다.

2. 고품질 전원 공급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디지털 전력기기 선정계획을 

수립한다.

가. 고품질 전원 공급을 위한 전력기기 선정

나. 전력품질 향상을 위한 전력간선설비 계획

3. 장래 전기용량 증가를 대비한 수변전 설비 설치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안전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수변전 설비계획이 되도록 한다.

4. 예비전원 설비 계획 

5. 전력간선설비 및 동력설비 계획

가. 유도장애, 고조파 발생(고조파로 인한 중성선 과열 현상)에 대비한 간선계획 

및 분전반 계획)

나. 간선의 용량은 장비 부하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규격을 120%로 선정

다. 저압간선은 부하별, 용도별로 구성

6. 쾌적한 환경조성이 가능하도록 전등, 전열설비계획을 수립한다.

가. 고천정 조명기구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명기구 선정 및 적정조도 유지

나.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기자재 선정 및 LED 조명기구 30%이상 계획

다. 옥외 조명은 침수 및 누수에 따른 감전사고 방지 및 해안 특성을 고려한 염

해대책 강구

7. 근무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조명설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8. 가변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전열설비계획이 필요하다.

9. 종합 방재설비 계획을 수립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가. 인명과 장비보호를 위한 전기, 정보통신 공법적용



제 5 장 설비계획

- 69 -

나. 화재 시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 난연 케이블 선정

10.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 경제적 시공을 고려한 시스템 선정 계획

나. 해안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염해대책 수립

다. 원활한 장비반입 동선 확보 및 고천정 조명기구 유지관리 계획

11. 경제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은 상향 적용되어야 한다.

12.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13.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설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기자재 선정 및 대기전력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선

정한다.

나. 조명 광원은 슬림형 T5 16mm 28W 적용, 조명기구 수량의 30% 이상을 LED

조명으로 반영

다.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기자재 선정

14. 신기술/신공법, 우수자재 선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기존 시공방식을 개선하여 증설이 용이한 시공법 및 우수공법 적용

나. 가변 능력이 우수하고, 친환경적 시공을 고려한 자재선정

다. 신기술, 신공법, 우수자재 우선적용

15. 통합배선 및 너스콜, 인터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 초고속 광대역 추세에 대응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나. 국제 규격의 통신방식 적용 및 확장을 고려한 설비계획

다. 최신형 전자식 자동 교환설비와 초고속 정보통신이 가능한 LAN 설비구축

16. 필요 시 안전을 고려한 CCTV를 설치한다.

17. 필요 시 출입통제 설비의 설치를 고려한다.

5-3.4 기타 건축전기설비

1. 특수장소(격납고, 정비실 등)

건축공사 완공 후 관련장비가 반입 설치됨으로 실시설계에 장비리스트를 확인하



제 5 장 설비계획

- 70 -

고 관련실의 간선용량, 수전용량, 분·배전반 및 차단기 용량을 충분히 고려한다.

2. 특수전압 장비

표준전압을 변압기를 이용하므로 이에 따른 손실을 고려하고 변압기 설치공간 

등을 건축부분과 사전협의 한다.

3. 주파수변환 및 DC전원

DC변환기 및 주파수 변조설비 설치에 따른 고조파 발생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

고 전력품질 및 전기적 안전에 유의한다.

4. 특수장비 설치에 따른 배관 배선

가. 장비리스트에 대한 주파수, 용량, 전압, 상(단상, 3상) 등을 고려한다.

나. 대부분이 건축적 마감 후에 위치가 결정됨으로 노출배관 또는 이동전선을 

이용한 배선이 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작업자의 안전과 전기적 재해요인

이 발생될 수 있음으로 설계시에 이를 고려한다.

다. 이동설치가 가능한 장비의 경우 전원용 전선과 별도로 접지선까지를 고려한다.

라. 특수지역이 방폭지역인 경우 방폭설비를 고려한다.

마.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특수장소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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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방설비계획

5-4.1 일반사항

1.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법에 우선하여 해석하고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방설비계획의 세부사항은 국방･군사시설기준 

설계지침(DMFC 4-50-00~90)을 적용한다.

3. 전기소방 설비계획

가. 화재 발생 시 재실자의 안전한 대피 및 신속한 피난유도 계획

나. 주요 전기소방 제품 수신기 및 감지기 등은 FILK(Fire Insurers Laboratories

of Korea) 인증제품 적용

다. 피난구, 유도등 및 통로 유도등은 LED 제품 적용

4. 피난 행동 특성을 고려한 소방설비계획 수립

5. 소방설비 법적검토

구   분 적용사항 비   고

소화설비
소화기구 ∙연면적 33m² 이상

옥내소화전 ∙연면적 1,500m² 이상인 소방대상물

피난설비 피난기구
∙지상 2층 이하 및 11층 이상인 층을 제외한 

모든층

소화활동설비 연결살수설비 ∙지하층 바닥면적 150m²이상

6. 정비고의 각 실에 설치되는 소화설비는 아래의 표에 의거하며, 아래표의 소화

설비 중 적정한 소방설비를 선택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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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내  용 적용여부 비  고

소화

설비

소

화

기

구

소화기

○ 연면적 33㎡이상

투척용 소화기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가스식, 분말식, 고체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 소화기구

옥내 소화전설비 ○ 연면적 3,000㎡이상

스프링클러 설비 ○ -

물분무 소화설비 ○ 설치기준 참조

포 소화설비 ○ 설치기준 참조

CO₂소화설비 - 사용불가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 사용불가

청정 소화약제 소화설비 ○ 설치기준 참조

분말 소화설비 ○ 설치기준 참조

옥외 소화전설비 ○ 설치기준 참조

부속실의 제연설비 - 설치기준 참조

연결송수관설비 - 설치기준 참조

연결살수설비 - 설치기준 참조

경보

설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 ○ 400㎡ 이상

비상방송설비 ○ 3,500㎡ 이상

자동 화재탐지설비 ○ 설치기준 참조

피난

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 ○ -

비상조명등 ○ 무창층 450㎡이상

소방

활동

설비

비상 콘세트 설비 - -

무선통신 보조설비 - -

피뢰 및 접지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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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기계소방설비

1. 기계소방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

본 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계소방설비의 수원, 배관, 송수구, 밸브 등의 세부내

용은 국방·군사시설기준 설계지침(DMFC 4-50-10)을 참조한다. 소화기구의 설치

대상, 소화기의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등 세부 기계소방설비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구 분 주요내용

소화기구 설치대상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연면적 33㎡ 이상

설치

기준

소화기

∙각 층마다 배치한다.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식은 20m, 대형식은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옥내소화기(자동용 소화장치 제외)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로 한다.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ˮ,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

화용구ˮ,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ˮ,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

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ˮ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투척용

소화기
∙소화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로 한다.

캐비넷형

자동소화

장치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한다.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한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한다.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한다.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한다.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도록 

한다.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

로졸식 

자동소화

장치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한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 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

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 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한다.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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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연면적 3,000㎡ 이상인 소방대상물 인 것은 전층

∙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 이상인 것은 전층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설치

기준

옥내소화

전설비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입상배관과 수조

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

여야 한다(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규정에 의한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소화전함

∙1.5㎜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한다.

∙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

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서 섭씨 80도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문짝은 0.5㎡ 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및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

한 여유를 갖도록 한다.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크식창고로서 연면적 

1,500㎡ 이상인 것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설치

기준

폐쇄형

스프링

클러헤드

∙기준개수에 1.6㎥를 곱하여 얻은 수량으로 하되 고가수조에 유효 

수량 외 유효 수량의 1/3 이상 확보한다.

개방형

스프링클

러헤드

∙최대 방수구역의 헤드가 30개 이하일 때는 설치헤드수에 1.6㎥를 

곱한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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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 설치대상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 면적이 300㎡ 이상인 것

설치

기준

물분무

소화설비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한다.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물분무소화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다.

설치

기준

포

소화설비

∙포워터스프링클러 헤드：8㎡ 마다, 포헤드：9㎡ 마다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호스릴 또는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

는 때에는 그로부터 3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

할 것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하고 그 표면에는“포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한다.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

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 

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한다.

CO₂소화

설비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에 있어서는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에 

있어서는 1.1 이상 1.4 이하로 한다.

∙저압식의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 압력의 0.64배부터 0.8배까지 압력에

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한다.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MPa 이상 1.9MPa 이하

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한다.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가 섭씨 영하 18℃ 이하에서 

2.1MPa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한다.

∙저장용기는 고압식은 25MPa 이상, 저압식은 3.5MPa 이상의 내압시험

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할로겐화

합물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의 저장량은 준에 따라 산출한 양에 할론 2402 또는 

할론 1211에 있어서는 1.1을, 할론 1301에 있어서는 1.25를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한다.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 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른 양을 적용한다.

청정 

소화약제 

소화설비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써 최대 허용설계 농도를 초과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제3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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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

분말 

소화설비

∙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최고 사용압력의 1.8배 이하, 

축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

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저장용기에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

를 개방하는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한다.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한다.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 소화 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한다.

∙축압식의 분말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

치한다.

옥외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 구내에 2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설치

기준
소화전함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한다.

∙기타사항은 옥내 소화전설비 참조한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설치기준
∙국방·군사시설기준 설계지침(DMFC 4-50-10)의 “제11장 특별피난계

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 참조한다.

연결 살수 설비

설치대상

∙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특정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설치

기준

송수구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다

(이 경우 가연성가스 저장, 취급시설은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 

또는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선택밸브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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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소화기구

소화기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군사시설기준 소방설비 설계기준(DMFC

4-50-10)의 제1장을 참조한다.

1. 소화기 설치기준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

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4.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가.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나.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39℃ 미만 79℃ 미만

39℃ 이상 64℃ 미만 79℃ 이상 121℃ 미만

64℃ 이상 106℃ 미만 121℃ 이상 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5.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

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 소화장치는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

된 거실로서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수동식소화기의 감소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 등의 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의 3/2(대형소화

기를 둔 경우에는 2/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

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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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대상물별 설치장소에 따른 적합한 소화기구의 종류>

       소화약제

         구분

 설치장소별

  적응대상

가스 분말 액체 기타

이

산

화

탄

소

소

화

약

제

할

로

겐

화

물

소

화

약

제

청

정

소

화

약

제

인

산

염

류

소

화

약

제

중

탄

산

염

류

소

화

약

제

산

알

칼

리

소

화

약

제

강

화

액

소

화

약

제

포

소

화

약

제

물

･
침

윤

소

화

약

제

고

체

에

어

로

졸

화

합

물

마

른

모

래

팽

창

질

석

･
팽

창

진

주

암

그

밖

의

것

건축물, 기타 공작물 - ○ ○ ○ - ○ ○ ○ ○ ○ - - -

전기실 및 전산실 ○ ○ ○ ○ ○ - - - - ○ - - -

통신기기실 ○ ○ ○ - - - - - - ○ - - -

특수

가연물

가연성고체류 

또는 합성수지류
○ ○ ○ ○ ○ ○ ○ ○ ○ ○ ○ ○ -

가연성 액체류 ○ ○ ○ ○ ○ ○ ○ ○ ○ ○ ○ ○ -

그밖의 것 - - - ○ - ○ ○ ○ ○ - - - -

가연성가스 ○ ○ ○ ○ ○ ○ ○ ○ ○ ○ - - -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소 방 대 상 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공장, 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100㎡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

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소방 대상물은 위 표의 기준면적의 2

배를 당해 소방대상물의 기준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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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용     도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 취급소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전실 송전실 변압기

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 안에 장

치된 것을 제외한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

산소화 장치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 초과는 2개를 설치할 것. 다만,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구 내부에 가스식 분말식 고체 

에어로졸식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

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다만, 제1호 다목의 장소를 제외한

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식･분말식･고체에어로졸

식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다만,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

에 있어서는 교류600V 또는 직류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 

체적 이내의 가스식･분말식･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자동소화 장치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따른 특수가

연물을 저장 또는 취

급하는 장소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

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배 이상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

∙대형소화기 1개 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가스

를 연료로 사용하는 

장소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

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

는 연소기기가 있는 

장소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에 능력 단위 3단위 이상의 

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 다만, 주방용자동소화

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

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

기 위하여 저장하는 저

장실(저장량 300㎏ 미만

은 제외)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대 이상 및 

대형소화기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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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고압가스안전관리

법･액화석유가스

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

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하거

나 연료 외의 

용도로 저장․사용

하는 장소

저장하고 

있는 양 

또는

1개월동안 

제조･사용 

하는 양

200㎏

미만

저장하는 장소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200㎏ 

이상

300㎏

미만

저장하는 장소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300㎏

이상

저장하는 장소 ∙대형소화기 2개 이상

제조･사용하는 

장소

∙바닥면적 50㎡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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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옥내소화전 설비

옥내소화전설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군사시설기준 소방설비 설계기준

(DMFC 4-50-10)의 제2장을 참조한다.

1. 설치위치

건물의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화전의 호스 접결구를 중심으로 반경 25m 이내에 

대상물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며 복도, 계단 등 피난에 장애가 없고 방화구획, 문

짝 등에 가리지 않고 앵글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위치일 것

2.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의 설치기준

가.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을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 

하여야 한다.

마.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 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아.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입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규정에 

의한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화전 함

가. 1.5㎜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할 것

나. 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서 섭씨 80도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

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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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짝은 0.5㎡ 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및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

를 갖도록 할 것

라. 소화전 함 내

호스구경 40㎜, 길이 15m

수량：2본

라. 관창(노즐)：구경 13㎜ 1개(직사/분사 조절노즐 1개)

4. 소화전 방수구

가.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m(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 15m)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 할 수 있다.)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라. 호스는 구경 40㎜(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의 경우 25㎜) 이상의 것으로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마.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

치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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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군사시설기준 소방설비 설계기준

(DMFC 4-50-10)의 제3장을 참조한다.

1. 수원

가.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기준개수에 1.6㎥를 곱하여 얻은 수량으로 하되 고

가수조에 유효 수량 외 유효 수량의 1/3 이상 확보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 기준개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 

대상물

공장 또는 창고

(랙크식 창고를 포함한다)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30

 그 밖의 것 20

그 밖의 것
헤드의 부착높이가 8m이상인 것 20

헤드의 부착높이가 8m미만인 것 10

*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 이상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 개수

가 많은 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최대 방수구역의 헤드가 30개 이하일 때는 설치헤

드수에 1.6㎥를 곱한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가압송수장치의 1

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수원의 종류, 유효수량 및 기타 옥내 소화전 설비 참조

2. 폐쇄형 스프링클러의 방호구역

가.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

러 설비에 격자형 배관형식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내에서 소화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중앙기술심의 위원회 또는 지

방 소방 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그러하지 않는다.

나.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하

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 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3. 개방형 스프링클러의 방호구역

가.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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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해야한다.

다.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한다.

5-4.6 물분무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군사시설기준 소방설비 설계기준

(DMFC 4-50-10)의 제4장을 참조한다.

1. 수원 

가. 저수량이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방화대상물 또는 그 부분
1㎡에 대한

기준 방수량
기준 면적 방수시간

특수가연물 저장 또는 

취급장소
10 l/min

최대방수구역의 바닥면적

(50㎡이하시 50㎡)
20분

차고 또는 주차장 20 l/min
최대방수구역의 바닥면적

(50㎡이하시 50㎡)
20분

나. 수조는 전용수조로 할 것

다.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물분무소화 설비용 수조 설치 시, 그 저수량은 물분무

소화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

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할 것

2. 배수설비 

가.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

를 설치할 것

나. 배수구에는 새어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m 이하마다 집

수관･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다.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

할 것

라.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

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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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포 소화설비

포 소화설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군사시설기준 소방설비 설계기준(DMFC

4-50-10)의 제5장을 참조한다.

1. 설치대상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

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

닥 면적이 300㎡ 이상인 것

2. 포소화설비 종류 및 수원

소방대상물별 포 소화설비, 수원 등은 아래 표에 의한다.

소방대상물 포소화설비 종류 수원 소화약제량

∙항공기 격납고

∙포워터스프링   

클러설비

∙포헤드설비

∙고정포방출설비

(표준 방사량 K값) (ℓ / m 2⋅분)

차고

주차장

단백포소화약제 6.5

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 8.0

수성막포소화약제 3.7

위험물

특수가연물

단백포소화약제 6.5

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 6.5

수성막포소화약제 6.5

∙고정포 방출설비
  고정포방출구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 할 수 있는 양 이상

수원의 양

×약제농도

∙항공기 격납고

중 바 닥 면 적 

1,000㎡ 이상이

고 항공기격납 

위치가 한정된 

장소이외 부분

∙호스릴포설비
∙호스릴포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

  [방수구의 수(5 이상인 경우 5)×6㎥]

3. 포헤드/고정포 방출구

가. 다음 팽창비율에 따라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를 설치한다.

팽창비율에 의한 포의 종류 포방출구의 종류

팽창비가 20이하인 것(저발포) 포헤드

팽창비가 80이상 1,000미만인 것(고발포)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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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치기준

헤드 포워터스프링클러 헤드：8㎡ 마다, 포헤드：9㎡ 마다

고정포방출구 바닥면적 500㎡마다 1개 이상 설치

이동식

(호스릴 

포소화설비)

(포소화전설비)

∙호스릴 또는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

는 때에는 그로부터 3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

할 것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하고 그 표면에는“포호스릴함(또는 포소화전함)”이라고 표시한 표지

와 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할 것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

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 

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다. 방출구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의 팽창비
관포체적 1㎥에 대한 

1분당 포수용액 방출량

고정식

(고정포

방출구)

전역

방출

방식

항공기

격납고

∙팽창비 80 이상 250 미만의 것

∙팽창비 250 이상 500 미만의 것

∙팽창비 500 이상 1,000 미만의 것

2.00ℓ

0.50ℓ

0.29ℓ

국소

방출

방식

방호대상물 관포체적 1㎡당 방사량

특수가연물 3ℓ/min.

기 타 2ℓ/min.

이동식

(호스릴 포소화 

설비)

(포소화전 설비)

동시 사용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이 0.35MPa

이상이고 300ℓ/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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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청정 소화약제 소화설비

청정 소화약제 소화설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군사시설기준 소방설비 설계기

준(DMFC 4-50-10)의 제8장을 참조한다.

1. 설치대상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

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

닥 면적이 300㎡ 이상인 것

2. 청정 소화약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방·군사시설 소방설비 설계기준(DMFC

4-50-10)의 제8장을 참조한다.

3. 청정 소화약제의 종류

청 정 소 화 약 제 화 학 식 상 품 명

할

로

겐

화

합

물

도데키플루오르-2-메탈펜탄-3-원

(“FK-5-1-12”)
CF3CF2C(O)CF(CF3)2 PFC

퍼플루오르부탄(“FC-3-1-10”) C4F10 CEA410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카본혼화제

(“HCFC BLEND A”)

HCFC-123(CHCI2CF3)：4.75%

HCFC-22(CHCIF2)：82%

HCFC-124(CHCIFCF3)：9.5%

C10H16：3.75%

NAFS-Ⅲ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HCFC-124”)
CHCIFCF3 FE 241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 CHF2CF3 FE 25

헵타플루오로프로판(“HFC-227ea”) CF3CHFCF3 FM 200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 CHF3 FE 13

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fa”) CF3CH2CF3 -

트리플루오로이오다이드(“FIC-13I1”) CF3I -

불

활

성

가

스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IG-01”) Ar -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IG-100”) N2 -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IG-541”) N2:52%, Ar:40%, CO2:8% INERGEN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IG-55”) N2:50%, Ar: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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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화약제별 최대 허용 설계 농도는 아래 값을 넘지 말 것

소화약제 최대 허용설계농도(%) 소화약제 최대 허용설계농도(%)

FC-3-1-10 40 FIC-13I1 0.3

HCFC BLEND A 10 FK-5-1-12 10

HCFC-124 1 IG-01 43

HFC-125 11.5 IG-100 43

HFC-227ea 10.5 IG-541 43

HFC-23 50 IG-55 43

HFC-236fa 12.5 - -

5. 청정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장소

가. 저장용기 설치장소는 국방·군사시설기준 설계지침(DMFC 4-50-10)의 제7장 할

로겐 화합물 소화설비의 저장용기 설치 장소를 참조한다.

<청정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기준>

소화약제 

항목
HFC-227ea FC-3-1-10 HCFC BLEND A

최대충전밀도

(kg/㎥)
1,201.4 1,153.3 1,153.3 1,281.4 900.2 900.2

21℃충전압력

(kPa)
1,034* 2,482* 4.137* 2,482* 4,137* 2,482*

최소사용 설계압력

(kPa)
1,379 2,868 5,654 2,482 4,689 2,979

소화약제 

항목
HFC-23

최대충전밀도

(kg/㎥)
768.9 720.8 640.7 560.6 480.6

21℃충전압력

(kPa)
4,198** 4,198** 4,198** 4,198** 4,198**

최소사용 설계압력

(kPa)
9.453 8,605 7,626 6,943 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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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 

항목
HCFC-124 HFC-125 HFC-236fa FK-5-1-12

최대충전밀도

(kg/㎥)
1,185.4 1,185.4 865 897 1,185.4 1,201.4 1,185.4 1,441.7

21℃충전압력

(kPa)
1,655* 2,482* 2,482* 4,137* 1,655* 2,482* 4,137* 2,482**

최소사용 설계압력

(kPa)
1,951 3,199 3,392 5,764 1,931 3,310 6,068 2,482

1.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한 경우를 표시한다.

2.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하지 아니한 경우를 표시한다.

나. 불활성가스청정소화약제

소화약제 

항목
IG-01 IG-541 IG-55 IG-100

21℃충전압력

(kPa)
16,341 20,436 14,997 19,996 31,125 15,320 20,423 30,634 16,575 22,312 28,000

최소사용 

설계압력

(kPa)

1차측 16,341 20,436 14,997 19,996 31,125 15,320 20,423 30,634 16,575 22,312 227.4

2차측 비고2 참조

다. 저장용기는 약제명․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충전일시․충전압력 및 약

제의 체적을 표시 할 것

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

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마. 저장용기에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

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바.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

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사. 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합계보다 소화약제

의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 내용적의 비율이 청정소화약제 제조업체

(이하“제조업체”라 한다)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방

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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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분말 소화설비

분말 소화설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군사시설기준 소방설비 설계기준(DMFC

4-50-10)의 제9장을 참조한다.

1. 설치대상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

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

닥 면적이 300㎡ 이상인 것

2. 분말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장소 

저장용기 설치장소는 국방·군사시설기준 설계지침(DMFC 4-50-10)의 제6장 CO2 소

화설비의 저장용기 설치 장소를 참조한다.

3. 분말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기준

가. 저장용기의 내용적은 다음 표에 따를 것

소화약제의 종별 내용적()/약재(kg)=충전비

NaHCO3 (제1종 분말) 0.8

KHCO3 (제2종 분말) 1.0

NH4H2PO4 (제3종 분말) 1.0

KHCO3+(NH2)2CO (제4종 분말) 1.25

나. 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축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

밸브를 설치할 것

다. 저장용기에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

방하는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

라.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할 것

마.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 소화 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바. 축압식의 분말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4. 가압용 가스용기

가.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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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

나.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한다.

다.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에는 2.5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

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한다.

라. 가압용 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2) 가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질소 가스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40(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

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3)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질소 가스는 소화약제 

1kg 에 대하여 10(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

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kg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4)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 용기에 저장할 것

5-4.10 옥외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설비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군사시설기준 소방설비 설계기준(DMFC

4-50-10)의 제10장을 참조한다.

1. 설치대상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 구내에 

2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

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옥외소화전 설비 설치위치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로 설

치한다.

3. 수원

가.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은 2개)에 7㎡을 곱하여 얻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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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으로 하되 고가수조에 유효 수량 외 유효수량의 1/3 이상 확보할 것. 다만,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고가수조를 가입수송장치로 설치한 옥외소화전 설비

다.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라.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가 10m 이하인 경우

마.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

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바.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외소화전설비

사. 기타사항은 국방·군사시설기준 설계지침(DMFC 4-50-10)의 옥내 소화전 설비

를 참조한다.

4. 소화전함

가.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

을 설치한다.

나.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1

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한다.

다. 옥외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한다.

라. 옥외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의 소

화전함을 설치한다.

마. 기타사항은 국방·군사시설기준 설계지침(DMFC 4-50-10)의 “옥내 소화전 설비”

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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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1 전기소방설비

본 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전기소방설비의 전원, 배선, 설치기준 등의 세부내용

은 국방·군사시설기준 설계지침(DMFC 4-50-20)을 참조한다.

1. 경보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

구 분 주요내용 설치대상(면적 등)

비상 경보설비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전부

설

치

기

준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

에 설치한다.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

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 방송설비

건축물의 연면적 3,500㎡ 이상

설

치

기

준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자동 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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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창고시설 1,000㎡

∙위에 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

서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수량의 500배 이상

설

치

기

준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 및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

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발신기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

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감지기(차동식분포형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

∙차동식 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

∙스포트형감지기는 45°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연기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

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의 경우는 수직거리 15m(3종

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격납고 등은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감지기에 공청감시거리 및 공청시야각 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한다.

2. 자동 화재탐지설비

자동 화재탐지설비는 화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열 또는 연기를 자동

적으로 검출하여 건물 내의 관계자에게 발화 장소를 표시하여 주는 동시에 경보

를 발하는 설비로서 높은 층고, 넓은 공간, 발화폭발이 우려되는 장소에 급속 연

소확대를 고려하여 특수감지기 등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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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난설비 종류 및 설치기준

구분 주요내용 유도등 및 유도표시 종류

설치대상 ∙공장･창고시설
∙소형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설

치

기

준

유

도

등

피난구 

유도등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위의 두 규정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

통로 

유도등

∙복도, 거실의 통로,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

∙계단은 1개 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

∙복도 및 거실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복도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

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

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

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이상)이어야 한다.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

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유도표지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유도표지의 크기는 다음의 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종   류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피난구유도표지 360 이상 120 이상

복도통로 유도표지 250 이상 8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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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2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

1. 피뢰설비

본 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피뢰설비의 일반사항,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의 세부내

용은 국방·군사시설기준 설계지침(DMFC 4-40-60)을 참조한다.

구분 주요내용

피뢰설비

설치

대상

∙첨단전자장비 및 정밀 무기를 보관하는 시설로 낙뢰 시 피해규모가 

큰 시설

∙군의 중요시설물, 특별관리건물

∙기타 낙뢰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설치

기준

∙국방·군사시설기준 피뢰 및 접지설비 설계지침(DMFC 4-40-60)의 

<별표1>의 보호등급 선정판단 기준표에 의해 보호등급I, 보호등급II

이상, 보호등급III이상, 보호등급IV이상, 불필요 여부 등을 판단하여 

설치한다.

피뢰설비

시공 시

고려사항

안전성
∙낙뢰 사고의 사전 예방 및 사고 시 설비 및 장비 파급 구간 최소화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설계

신뢰성

∙견고하고 안전한 설비선정 

∙국가 기관 인증 자재 및 검증 확인 시스템 선정

∙국내 및 국제 규격에 적합한 시스템 선정

경제성
∙낙뢰 방지 시스템에 적합한 피뢰자재 및 규격 선정 

∙최대한의 성능발휘를 고려한 설비 설계

기능성 ∙주위환경 및 시설운영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

운용성

∙효과적인 낙뢰 방지 시설 관리에 중점을 둔 자재 선정 

∙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자재 선정 

∙보수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시스템으로서 종합 계획

2. 접지설비

가. 본 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접지설비의 일반사항,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의 세부

내용은 국방·군사시설기준 설계지침(DMFC 4-40-60) 및 국가표준 피뢰시스

템(KS C IEC 62305-1~4)을 참조한다.

나. 기계기구의 철대, 금속제 외함 및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적용기준

기계기구의 철대, 금속제 외함 및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기계기구의 구분에 

따른 접지공사의 적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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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기계 기구의 구분 접지공사의 종류

400V 미만의 저압용

400V 이상의 저압용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

제3종 접지공사

특별 제3종 접지공사

제1종 접지공사

1)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대지전압 150V 이하의 회로에 사용되  

는 기기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2) 저압용 기계기구를 그 저압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그 전로를 자동적

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한 저압전로에 접속하여 건조한 곳에 시설하

는 경우

3) 저압용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이 있는 

것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4) 철대 또는 외함의 주위에 작업자를 위하여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5) 외함이 없는 계기용변성기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된 것

일 경우

6)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

는 경우

7) 저압용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

압이 300V 이하이며, 정격용량이 3㎸A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당해 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8) 저압용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

압이 300V 이하이며, 정격용량이 3㎸A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않은 경우

9)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

급하는 전로 또는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 전류 30㎃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

내에 전류동작형에 한한다)를 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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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정보통신설비계획

본 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정보통신설비계획의 세부내용은 국방·군사시설기준 설

계지침(DMFC 4-60-00~90)을 참조한다.

1. 통신설비

가. 통신용 케이블 인입경로, 인입점, 인입방법 등은 사용부대와 협의하여 결정

한다.

나. 전화/LAN의 소요회선 및 예비회선은 각 업무구역(10㎡)당 1회선(4쌍 꼬임

케이블/UTP Cable기준) 이상 또는 광케이블 2코아 이상을 확보를 기준으로 

하나 각 군별 설계감독 및 사용부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TV수신 설비

가. 디지털 방송 수신이 가능한 지상파 공청 안테나 및 유선방송의 설치를 기본

으로 한다.

나. 기본채널(KBS, KBS2, EBS, MBC, SBS 등)과 국군방송을 양호한 화질로 시청

할 수 있어야 한다.

3. 방송설비

가. 소방용 앰프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 주수신반과 연동이 되도록 

한다.

나. 스피커의 회로는 전체방송, 각 반별, 층별, 옥외 등으로 구분한다.

다. 공기압축시험실 등 소음이 유발되는 실의 스피커 배치는 스피커의 간격 등

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4. 시설보안설비

가. 정비고내에 CCTV를 설치할 경우 메인시스템은 24시간 상황감시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나. 감시목적, 설치위치의 조도, 감시각도, 감시의 중요도에 따라 열상카메라, 레

이저카메라, 적외선카메라, 데이엔나이트 카메라 중 선정하고 해상도는 SD,

HD를 구분하여 선택 설치한다.

5. 정보통신접지설비의 세부사항은 국방·군사시설설계기준(DMFC 4-60-60)을 적용

한다.


